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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
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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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3 사업내용
 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순

으로 대상자 선정
서비스 구성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
방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
 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서비스 구성 

- 가사 ‧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 무료~48,000원(바우처 방식)

4 사업간 연계 조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두 사업의 수요를 감
안하여 예산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조정운영 시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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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사업추진체계 

◦ 시군구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자 승인
∙ 사업수행기관 지도 감독

◦ 시군구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시군구내 전체 독거노인 명단을 서비

스관리자에게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승인
∙ 사업수행기관 지도 감독

◦ 사업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 노인돌보미 파견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 사업수행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및 복무관리
∙ 노인돌보미 파견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독거노인
현황조사

◦ 읍면동(시군구) 공무원은 주민등록
정보나 기타 확보된 자료(통장반장
에 대한 협조요청)를 토대로 현황
조사가 필요한 노인가구를 추출하
여 서비스관리자에게 반기별 제공

   ※ 전출입, 사망, 가족사항 변동등으로 추
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노인가구 포함

   ※ 단, 사업대상자 충원 등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수시로 제공

◦ 노인돌보미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지원카드 작성<서식 1-1>

   ※ 독거노인 거주 여부 및 안전 확인 등
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구, 경찰

◦ 시·군·구 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 읍
면동에서 확보된 자료(통장·반장에 대
한 협조요청)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
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독거
노인)의 명단을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서비스관리자에게 제공(1월)

   ※ 단, 사업대상자 충원 등의 필요에 의
해 서비스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수시로 제공

◦ 노인돌보미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지원카드 작성<서식 1-1>

   ※ 독거노인 거주 여부 및 안전 확인 등
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구, 경찰
서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노인보호

Ⅱ. 주요 변경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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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서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에 협조 요청 

◦ 주민등록 상 동거자가 있으나 실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을 적극 발굴

◦ 반기별로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사
업대상자 업데이트 실시

전문기관 등에 협조 요청 
   ※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

료하도록 노력하며, 현황조사 기간
(1개월) 동안은 예외적으로 생활교육 
미실시 허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가 우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여 제공

◦ 읍·면·동 공무원은 주민등록 상 
동거자가 있으나 실제 혼자 생활하
는 노인을 적극 발굴

◦ 전입자를 비롯한 상반기 미조사 독
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7월)

사업대상자 배정
◦ 사업대상자 수는 노인돌보미(서비스관

리자 포함)1인당 22명이상으로 함
◦ 사업대상자 수는 노인돌보미(서비스관

리자 포함)평균 25명 이상으로 하되, 
돌보미 이동거리, 독거노인 주거 및 건
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별 배정 
독거노인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노인돌보미 자격

◦ 자격: 노인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
한 신체건강한 자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
기관에서 추가할 수 있음 (예)요양보호
사, 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 등)

◦ 자격: 노인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
한 신체건강한 자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
기관에서 추가할 수 있음 (예)요양보호
사, 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 등)

     ※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층, 장
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
약계층 우선 채용 권고

◦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자
는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의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에 따라 동 사
업에 참여 불가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을 통
한 고용노동부의 중복 참여 조사(분기
별) 결과,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
리 사업 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중
지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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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보수 ◦ 노인돌보미 : 월 60만원

◦ 서비스 관리자 : 월 120만원
◦ 노인돌보미 : 월 62만원
◦ 서비스 관리자 : 월 124만원

노인돌보미 
복무관리

 ※ 읍면동사무소 협조를 통한 복무관리, 수
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강구

 ※ 서비스관리자는 노인돌보미의 직접 방
문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실제 방문실
적과 보고실적이 다른 경우가 3회 이상
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노인돌보미의 근로계약 해지 요청

서비스관리자 
인원

◦ 시·군·구별 1인 
   ※ 배정된 노인돌보미가 25명 이상 ~ 40

명 미만인 기관은 노인돌보미 1인을, 
노인돌보미가 40명 이상~ 55명 미만
인 기관은 노인돌보미 2인을 서비스관
리자 보조인력으로 활용 가능(단, 서비
스관리자가 2인 이상인 기관은 제외)

◦ 시·군·구별 1인 ∼ 2인 (노인돌
보미 수 및 예산사정에 따름)

   ※ 배정된 노인돌보미가 25명 이상 ~ 40
명 미만인 기관은 노인돌보미 1인을, 
노인돌보미가 40명 이상인 기관은 노
인돌보미 2인을 서비스관리자 보조인
력으로 활용 가능(단, 서비스관리자가 
2인 이상인 기관은 제외)

노인돌보미
업무 내용

◦ 독거노인 현황조사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받은 1인 노인

가구 명단 중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
리전산망)상의 독거노인을 우선조사

서비스관리자 
업무 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 종교기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

동 등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 ’11년부터 독거노인 대상의 자원배분,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의 자료배포 및 
퇴직금 산정 등은 동 시스템에 입력
된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독거노인 지원카드’, ‘제공인력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입력 및 관리 필요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
악 및 노인돌보미 복무 관리를 위
해 독거노인 가정 현장 방문

◦ 종교기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
동 등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현장실습 교
육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및 현장 
업무의 지원인력으로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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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구분 2010년 2011년

노인돌보미 교육

◦ 기본교육
  - 교육시간 : 20시간
  - 교육비 : 1인당 60천원
  ※ 서비스관리자는 무료로 교육에 참여

◦ 기본교육
  - 교육시간 : 25시간
  - 교육비 : 1인당 62천원
  ※ 서비스관리자는 무료로 교육에 참여하

며, 총 교육비 중 15만원은 교육기관
(서비스관리자)의 활동추진비로 활용 
가능

◦ 현장실습교육(보수교육)
  - 교육시간 : 40시간

◦ 현장실습교육(보수교육)
  - 교육시간 : 25시간

운영비

◦ 노인돌보미 : 73만원(연간)
◦ 서비스관리자 : 143만원(연간)
 - 교육비,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생

활교육 재료비, 유니폼 제작비,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교통비, 전화비, 
기능보강비 등) 집행

◦ 노인돌보미 : 75.3만원(연간)
◦ 서비스관리자 : 147.3만원(연간)
 - 교육비,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생

활교육 재료비, 유니폼 제작비,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원거리 교통비, 전
화비 등) 집행

퇴직적립금

◦ ʼ09년 미적립된 퇴직적립금 적립(별도
계좌적립) 또는 정산

◦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 별도 예산
으로 기 지급된 경우 운영비 또는 
ʼ10년 퇴직적립금으로 집행 가능

◦ ʼ10년 미적립된 퇴직적립금 적립(별도
계좌적립) 또는 정산

예산 집행

◦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집행 가
능(전체 인건비의 10%이내)

 - 인건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변경 
집행 시 시군구에 승인 요청

◦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집행 가
능(전체 인건비의 5%이내)

 - 인건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변경 
집행 시 시군구에 승인 요청

   ※  시·군·구 담당자는 변경집행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시, 고의적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독거노인 보호에 소홀함
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서식
◦ [독거노인지원카드] ◦ 서식 변경

◦ [노인돌보미주간업무일지] ◦ 서식 변경
◦ [노인돌보미방문일지] ◦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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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사업 목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
전돌보미서비스의 통합운영으로 안전
확인, 위험상황예측, 응급상황 처리등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대
상자 확대를 통한 독거노인의 안전사각
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
노인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
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365
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시 
구조․ 구급

용
어
의
 
정
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 댁내 설치한 센서장치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및 
응급상황 여부 확인을 위한 노인재가
복지서비스

◦ 댁내 설치한 센서장치는 활동량감지
센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출입감지센서, 정보전송단말기(게이
트 웨이)로 구성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활
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지역센터

◦ 댁내장비의 관리, 상담서비스, 안전
확인, 응급상황 확인/대상자 지원, 
서비스연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
업지원등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
비스 전담사업수행기관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구축한 업무공간(서비스관리자/상담
원/기술요원이 상주하여 해당업무 
수행)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의 제
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아래
와 같이 구성

 - 댁내 설치한 센서장비로 구성된 댁
내시스템

 - 댁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시스템

 - 소방방재청 U-119시스템과 응급상
황정보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의 제공을 위
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

 - 독거노인 댁내 설치한 센서장비로 
구성된 댁내시스템

   (활동/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정보전
송단말기(게이트웨이) 등으로 구성)

 - 지역센터에서 대상자의 정보관리, 
실적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 댁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시스템

 - 소방방재청 U-119시스템과 응급상
황정보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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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구분 2010년 2011년

서비스대상자

◦ 서비스제공 대상자는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대상자로 구성

◦ 서비스제공 대상자는 통합대상자와 
일반대상자로 구성

구 분 내  용
통합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 중 
댁내시스템을 설치한 대상자

일반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가 아니지
만 댁내시스템을 설치한 대상자

대상자 선정기준
(통합/일반)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운영지침과 

동일
◦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대상자
 - 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무선페이징 서

비스 이용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
  ․ 주변 이웃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거나 가족/이웃등의 방문
빈도가 낮아 물리적/사회적으로 고
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

  ․ 그 밖에 지자체에서 서비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무
관하게 대상선정 가능

◦ 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실
제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무선페이징 
이용자를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방문보
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
약한 자

 - 주변 이웃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웃 등의 방
문빈도가 낮아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

 - 기타 지자체에서 서비스이용이 필
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보
건/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선정 가능

신규신청 및 
대상자정보 관리

◦ 서비스신청절차
 - 서비스제공시 서비스신청서(서식 2) 

작성 및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
스템에 등록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대상
자 결원시 대상자를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대상자정보의 관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사용

자는 서약서(서식 1)의 작성 및 별
첨한 시스템운영 보안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 서비스신청절차
 - 대상자가 작성한 서비스신청서(서

식 2)의 내용확인 후 업무시스템에 
등록

 -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후 승인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결원 시 대상자를 수
시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 대상자정보의 관리 및 범위
 - 업무시스템 사용자(서비스관리자/상

담원/기술요원/노인돌보미 등)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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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정보의 범위는 서비스신청서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에 등록된 정보를 의미하며, 서 

비스제공과 종결에 따라 등록 ․ 
삭제되어야 함

약서(서식 1)의 작성 및 시스템운
영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자정보의 범위는 서비스신청 
등 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함

서비스의 종결 ․ 
거부 ․ 

장기부재자의 
처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의 종결처
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침과 
동일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대상
자의 종결처리

 - 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연계, 거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종결 시에는 
댁내설치된 안전확인장비 수거 후 
장비입고처리 및 대상자정보를 영
구히 삭제

◦ 서비스의 거부처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침과 동

일하게 처리
◦ 장기부재자의 종결처리
 - 장기부재자의 부재기간설정은 1주

일로 하되,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
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지
자체 담당자와 협의 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종결처리 여
부 결정

◦ 대상자의 종결처리
 - 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거부, 장기

부재자 등으로 인해 서비스 종결 
시에는 댁내시스템 수거 후 업무시
스템에서 종결처리 

 - 종결처리 후 신규대상자 재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거부처리(노인돌봄기본서
비스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처리)

 -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거부하는 경
우, 3회 이상 설득을 실시하고, 반
복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거노인
의 상태, 보호 필요성, 조치내용 등
에 대해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한 
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및 관련 
근거자료 보관

◦ 장기부재자의 종결처리
 -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부재가 예상

되거나 확인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
와 협의하여 서비스 종결처리 여부 
결정

무선페이징 
이용자 관련

◦ 무선페이징 대상자와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되
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댁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유중인 
무선페이징은 수거하여 이를 공문서
와 함께 지역 소방서에 전달

안전확인

◦ 주요내용
 - 제공방식 : 비주기적로 제공(독거노

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활용)
 - 내    용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

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응급상황발생 대상자의 사후관리(심

◦ 주요내용
 - 제공방식 : 노인돌보미 1인당 독거

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대상자
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월 100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월 200회 이
상 실시

 - 그 외 응급상황 및 안전확인을 필요
로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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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구분 2010년 2011년
리적안정 및 사회적지지망 형성 등)

  ․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우수이용
사례등 적극 홍보

  ․ 그 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운
영지침과 동일

◦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서비스
관리자

 당일 안전확인대상자 추출 및 배분
 상담내용 등록

상담원  안전확인업무 진행(전화 중심)
 상담내용 작성 및 등록

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 내    용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

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독거노인응급안전시
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
리 진행(필요시 인근에 있는 노인
돌보미에게 방문하여 확인 요청 
함)

  ․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
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
전확인 조치

◦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서비스 관리자 노인돌보미별 담당 대상자 배정

상담원

안전확인업무 및 응급상황 
대응업무 진행(전화 중심)
상담내용 작성 및 등록
전체 대상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관리자 업무 지원

  ※ 업무내용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의해 수정 
및 보완 가능

서비스연계

◦ 주요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침과 동

일하게 제공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차상

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전기‧ 유
무선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
면 서비스연계 조치

◦ 주요내용
 - 통합대상자를 우선하여 제공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차상

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전기 ‧ 유
무선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
면 서비스연계 조치

 - 기타 운영사항은 노인돌봄기본서비
스 운영지침에 따라 제공

생활교육

◦ 주요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침과 동

일하게 제공
◦ 담당자별 업무내용

◦ 주요내용
 - 통합대상자를 우선하여 제공
 - 기타 운영사항은 노인돌봄기본서비

스 운영지침에 따라 제공
◦ 담당자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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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담당자 업무내용 비  고

상담원
생활교육내용 
선정. 생활교
육 계획 수립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지
역센터 상담원은 노인돌봄기
본서비스대상자의 생활교육
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서비스
관리자에게 전달/보고

담당자 업무내용 비  고

상담원 서비스관리
자 업무지원

 ․ 지역센터 상담원은 서비
스관리자 업무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
미서비스 통합대상자를 
중심으로 제공

  ※ 업무내용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계획서에 의해 수정 
및 보완 가능

◦ 주요내용
 - 응급상황 모니터링․조치
  ․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감지센서

에 의해 응급상황이 감지되는 경우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지역센터 
상담원은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여
부 확인

  ․ 응급상황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 (예 : 인적 ․ 물적지
원의 지원, 일정기간 정기적 안전확
인(방문, 전화) 등)

  ․ 응급상황발생 후 대상자의 안전확
인을 유선상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해당지역 노인돌보미의 
방문을 요청

 - 댁내시스템 모니터링․조치
  ․ 기술요원은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상태가 오류, 

수리, 데이터미수신, 전원차단, 배
터리 방전의 경우 전화/방문을 통
해 즉시조치

  ․ 장비고장시 신규장비 설치 후 고장
난 장비는 관련업체에 즉시 수리요
청 및 원인파악 후 독거노인응급안
전시스템에 해당사항 등록

  ․ 응급안전장비 설치, 점검, 교체등을 
위해 방문시 장비활용율 향상을 위
한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응급상황 모니터링․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지역센터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여부 확인
  ․ 실제응급상황발생시 당사자의 심리

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예: 인적․ 물적지원
의 지원, 일정기간 정기적 안전확인)

  ․ 유선으로 실제 응급상황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방문 또는 해당
지역 노인돌보미의 방문을 요청

  ․ 주말/야간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
한 실제 응급상황 외에 민원에 대
처하기 위해 상담원들의 재택근무,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복지형 일
자리 활용, 지역 자원봉사자 조직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
해야 함

 - 댁내시스템 모니터링․조치
  ․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

시 모니터링
  ․ 센서 및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

(예민반응, 데이터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했을 경우 전화/방
문을 통해 신속히 조치

  ․ 수리를 요하는 댁내시스템은 관련
업체에 신속히 수리를 요청하고 고
장 원인등을 상세히 기록관리

  ․ 대상자 가구 방문시 장비활용율 향
상을 위한 교육 실시

응급상황 및 
댁내시스템 

모니터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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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구분 2010년 2011년
  ․ 장비의 입출고현황, 내역 및 재고 

파악
◦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상담원
․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처리내용 

입력
․  응급상황 대상자의 심리적안정 및 

사회적지지망등 ․사후관리 진행
노인돌보미

․  상담원 요청시 대상자 안전여부 
확인을 위한 대상자 방문 지원

  ․ 장비의 입출고현황, 내역 및 재고 
파악

◦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상담원
․ 전원차단 발생에 대한 재연결 안내
․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처리내용 입력
․ 응급상황 대상자의 심리적안정 및 사

회적지지망등 ․ 사후관리 진행
노인돌보미

․ 상담원/기술요원 요청시 대상자 안전
여부 및 댁내시스템 상태 확인을 위한 
대상자 방문 지원

   ※ 업무내용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계획서에 의해 수정 
및 보완 가능

서비스제공인력
자격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상담원 및 기술요원은「기간제법 시행
령」제3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에 따라 2
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가능

기술요원

◦ 활동내용
 - 댁내장비 모니터링
 - 전원차단, 배터리방전, 댁내장비입

출고관리, 장비설치 및 철거 등 독
거노인응급안전장비관리 전반

 - 장비사용율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 활동내용
 - 댁내장비 모니터링
 - 전원차단, 배터리방전, 댁내장비입

출고관리, 장비설치 및 철거 등 댁
내시스템관리 전반

 - 장비사용율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기본사항

◦ 교육대상 :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기술요원

◦ 교육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 교육횟수 : 지침교육 1회, 전산교육 

․ 보수교육 각 1회
  ※ 노인돌보미대상 교육은 지자체별

로 1회 이상 진행
◦ 추가교육필요시 보건복지가족부 또

는 중앙센터에 개별요청 가능

◦ 교육대상 :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기술요원, 노인돌보미

◦ 교육주관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교육횟수 : 지침교육 1회, 전산교육 

1회 이상
  ※ 노인돌보미대상 전산교육은 필요 

시 본교육 이 후 지자체별로 추
가하여 진행

◦ 추가교육 필요시 업무시스템 및 공
문으로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
복지정보개발원(02-6360-6134)에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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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교육내용

◦ 기본교육
 - 교육대상자 : 서비스관리자/상담원/

기술요원
 - 교육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횟수 : 1회(1분기 내)
 - 교육형태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통합운영관련 지침교육
◦ 전산교육 ․ 보수교육
 - 교육대상자 : 서비스관리자/상담원/

기술요원
 - 교육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횟수 : 각 1회(1분기,3분기)
 - 교육형태 : 전산실습교육진행
    (회당 20명 이내)

◦ 지침교육
 - 교육대상자 :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 기술요원
 - 교육주관 : 보건복지부
 - 교육횟수 : 1회(1분기 내)
 - 교육형태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통합운영관련 지침교육
◦ 전산교육
 - 교육대상자 :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 기술요원 ‧ 노인돌보미
 - 교육주관 : 보건복지부
 - 교육횟수 : 지역별 각 1회
 - 교육형태 : 전산실습교육 진행

사업수행기관
운  영

◦ 사업수행기관은 매년 1월 중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
지가족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전달
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의 예산․인력을 통합조
정 지원 ․ 장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통합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노인복지관련부서
로 지정 하고 전담인력을 배치

◦ 통합운영효과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운영방식 권장. 단, 운영방식 
변경시 변경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에 보고 후 진행

◦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은 
다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없음

◦ 실적보고
  - 업무실적은 분기 익월 15일에 전

산으로 자동보고(이 후 수정불가)
  - 응급상황발생 및 처리내용은 매월 

2일에 전산으로 자동보고(이 후 
수정불가)

  -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독거
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에 등록
된 정보로만 집계

◦ 사업수행기관은 매년 1월 중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에 보고

◦ 실적보고
 - 응급상황발생 , 처리내용 은 매월 

2일 전산 보고
 -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독거노

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만 집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부
서로 지정하여 운영

◦ 화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원할
한 조치를 위해 관련 소방서 및 유
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효
율적으로 운영

◦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은 
다른 사업의 운영에 전용 및 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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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인건비 : 6천만원/지자체
◦ 운영비 : (지자체별 대상자 수 × 

5천원) × 12월
◦ 인건비
 - 인건비는 상담원과 기술요원의 급

여로 집행
 - 급여수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서비스관리자 급여지급규정에 준하
여 책정할 것을 권장

 - 인건비 불용액은 지자체장의 승인 
후 운영비로 집행 가능

 - 퇴직적립금은 별도계좌로 적립하고, 
사업수행기관 별도 예산으로 기 지
급된 경우 운영비 또는 ’11년 퇴
직적립금으로 집행 가능

 - 전입금 등 추가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보험료 등)은 보
조금에서 집행 불가

◦ 운영비
 - 통신비지원, 유상유지보수비를 우

선 책정
 - 필요시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

미 활동비 지원 가능
 - 손망실, 파손에 따른 댁내시스템

의 추가구입 가능. 단, 대상자 수 
확대를 위한 구입은 불가(별도 사
업비 확보 후 추진)

 - 기타 교육, 소모품구입, 간담회등 
운영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집
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는 지자
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예산의 용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지자체 사전승인 후 집행

행정사항 ◦ 신규 추가

서식

◦ [서약서] ◦ 서식 변경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이용 

신청서] 
◦ 서식 변경

◦ [무선페이징 반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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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신청자격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
급외 A, B

  -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
1~3급 및 중증질환자, 기타 보
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자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차상위계
층 이하만 해당)

 ※ 기타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대상자 선정시 반
드시 사유서를 작성 ‧ 보관해야 함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
급외 A, B 

 -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
1~3급 및 중증질환자 (시군구청
장 인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 2011년 1월 신규대상자 선정 시 부터 
적용

우선순위

◦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
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
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1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
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2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순위)

◦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초
과 ~ 150% 이하인 가구 중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
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4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
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5순위)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6순위)

◦ 대상자 선정 시 건강상태, 소득수준, 
주거형태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등급 외 A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차상위 초과(3순위)

등급 외 B
기초생활수급자(4순위)

차상위(5순위)
차상위 초과(6순위)

 ※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소득수준이 동일
한 경우 ‘독거노인’ 우선 선정

대상자 결정

◦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
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시군구별 사업량 목표 및 예산계획
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규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생성 과정에 위험

◦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
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시군구별 목표사업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을 통해 ‘바우처 생성’ 자체를 통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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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구분 2009년 2010년
경고 시스템 도입 예정('10.4월) ◦ 대상자 적격에 대한 주기적인 재판

정의 필요성을 각 시군구가 판단하
여 소득증명자료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음

자격변동
(전출입)

◦ 행복e음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정보(바우처 생
성 전)는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처
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11년 
1월부터 적용)

결제방법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 전용단말기 또는 휴대폰 분

실, 휴대폰 동글이(카드리더기) 분실, 
신규도우미가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단말
기 수령 후 기제공한 서비스에 대하
여 소급 결제 인정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 바우처 카드 및 결제단말기

(전용, 동글이 등) 분실·고장, 신규 제
공인력의 도우미카드 또는 결제단말
기 신청 후 미 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
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
급결제를 인정

 ※ 소급결제 시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
(CAP)으로 인한 익월 바우처 미생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노인돌보미나 제공기관 종사자
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
관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부정사
용으로 간주

◦ 노인돌보미와 이용자 또는 제공
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각각 노인돌보
미와 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제
공기관 지정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

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
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
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
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
용하는 행위

  -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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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노인돌보미 및 제공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 시군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
리망)을 통해 해지사유를 ʻ자격정
지ʼ로 하여 관리원으로 이용자 자
격상실 관련 내용을 전송하고, 부
당이득을 환수하여 환수금을 관
리원 별도계좌에 입금

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
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

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고 부정사용자(또는 
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사업
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취소 
등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관
리원으로 통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하고, 부
당이득 환수금은 관리원 별도계좌에 
입금

    ※ 당해연도 사업분 환수에 한해 관
리원에 징수 의뢰 가능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
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
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
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운영

◦ 신고방법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www.vclean.or.kr), 신고상담전
화(02-6006-5002)

◦ 신고대상유형
  - 서비스의 제공없이 바우처를 결

제하는 경우
  -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

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사용자간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
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
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
린센터홈페이지(www.vclean.or.kr) 
및 신고상담전화(02-6006-5002) 운
영(사회서비스관리원)

◦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
(관리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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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
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
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
  - 포상금은 산정대상금액(바우처 

부정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관
리원에서 결정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
정처분(지자체) → 포상금 지급
(관리원)

◦ 관리원은 제공인력(기관) 및 이용
자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방지 등
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서비스 모니터링

◦ 목적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

는지 평가
  -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모니터링 방법: 방문 또는 전화
◦ 모니터링 종류
◦ 모니터링 과정
◦ 이용자 의견조사
◦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  목적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 모니터링 방법: 방문 또는 전화
  - 모니터링은 사회서비스관리원 홈

페이지에 공고된 해당 실시 기간
에 따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
템에 입력

     ※ 시스템 입력 및 활용 방법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매뉴얼 참조

◦ 모니터링 내용
  - 공통사항(서비스 또는 제공기관

에 대한 인지경로)
  - 만족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해 만족도)
  - 서비스 적정성(서비스 제공 일

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 기타 사항

서비스제공기관 
사업비 관리

◦ 제공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노인돌보미 인건비로 사용

  -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단
가의 75% 이상을 노인돌보미 임
금으로 사용

  -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관리

◦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
스 제공인력 임금은 당해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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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임금기준을 따름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는 근

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퇴직금,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
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
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
운영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서비스제공인력 
자격

◦ 노인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
근무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장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무자)

    ※ 단, 노인돌보미가 예상치 못한 이유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로 제공
기관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함, 이 경우 제공기관
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는 전
액 제공기관 수익으로 하되, 근무
시간 외(야간․주말․ 휴일 등)에는 
해당 직원에게 관리운영비를 제외
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함

  -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
적 일자리 참여자 중 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

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 자
매, 동거자인 경우 자신의 가족
인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환수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
근무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장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무자)

  -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주 30
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중복참여 조
사(분기별) 결과, 전일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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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구분 2009년 2010년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동거자인 경우 자신의 
가족인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주30시간 이상) 사업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서 타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주 30시간 
이상 미만 참여 사업에 대한 참
여 중지 및 환수 조치 실시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 별로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
도록 조치

◦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 별로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
도록 조치

   ※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층, 장
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
계층 우선 채용 권고

노인돌보미 
채용계약

◦ 요양보호사자격증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 요양보호사자격증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 노인돌보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및 서비스제공기관 보관[서
식2-12]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현황관리를 
위해 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에 일
자리 참여정보 제공

노인돌보미 
교육훈련

◦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노인보건
복지사업안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에 관한 사항을 준수(2년마다 1회 8
시간 보수교육 이수)

◦ 교육시간 : 상 ‧ 하반기 각 2시간씩 
연 4시간 실시

◦ 교육내용 : 바우처 결제 단말기 사
용법 및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서식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
◦ 서식 변경

◦ [모니터링 기록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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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인 사회안전망 구축

2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
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3 사업기간 : ʼ11년 1월~12월

4 예산 및 인원
예산(국비) : 360억원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서비스 대상 : 14만명
서비스 제공 인력 : 5,735명(돌보미 5,485명, 서비스관리자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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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 기본방향
시·군·구 단위로 독거노인에 대해 효율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

- 독거노인 수 및 서비스제공 기관 현황 파악, 노인돌보미 활용계획 등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민간을 포함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구축된 연계체계 내에서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

6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평가 및 지도 ․ 감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노인돌봄서비스 교육 지원 등

시 ․ 도 노인복지과
∙ 예산지원
∙ 시 ․ 군 ․ 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 시군구 사업 평가 및 관리 감독

시 ․ 군 ․ 구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시군구내 전체 독거노인 명단을 서비스관리자에게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승인
∙ 사업수행기관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및 복무관리
∙ 노인돌보미 파견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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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흐름도

절차 내  용

현황조사 ∙ 지역내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군구, 읍면동에서 명단제공)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서비스 신청 ∙ 서비스신청서 작성 ‧ 제출(선정된 사업대상자)

대상자 승인 요청 ∙ 대상자 정보 등록(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후 시군구에 승인 
요청

승인 처리 ∙ 시군구담당자
 - 대상자 승인 처리

서비스 제공 ∙ 승인 완료 후 서비스 제공
 - 담당 노인돌보미 배정

8 사업 내용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현황조사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 대상자별 인적사항, 생활실태, 제공받는 서비
스 내용, 추가 복지욕구 등 기록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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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이징 등을 통한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
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관
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생활교육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
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지역 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및 발굴
지역 내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 조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 복지자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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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
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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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절차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군·구 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 읍면동에서 확보된 자료(통장·반장에 대
한 협조요청)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독
거노인)의 명단을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서비스관리자에게 제공(1월)

     ※ 단, 사업대상자 충원 등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공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가 우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여 제공
- 읍·면·동 공무원은 주민등록 상 동거자가 있으나 실제 혼자 생활하는 노

인을 적극 발굴
서비스관리자는 조사대상 노인가구를 노인돌보미에게 배정
노인돌보미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지원카드 작성<서식 1-1>

     ※ 독거노인 거주 여부 및 안전 확인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구,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노인보
호전문기관 등에 협조 요청

     ※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현황조사 기간(1개월) 동안은 예외적으로 생활교육 
미실시 허용

전입자를 비롯한 상반기 미조사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7월)
     ※ 단, 사업대상자 충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및 업데이트 실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따른 독거노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독거
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점수순으로 전체 사업대상자 수만큼 
선정하되, 안전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포함(판정기준 활용)

       ※ 노인돌보미에게 사업대상자를 배정하며, 사업대상자 수는 노인돌보미(서비스관리자 포함) 평균 25명 
이상으로 하되, 돌보미 이동거리, 독거노인 주거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별 배정 독거노인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전체 사업대상자의 20% 수만큼을 예비대상자로 선정
선정된 사업대상자로부터 서비스제공신청서<서식 1-2>를 제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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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자는 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카드 내용을 노인돌봄기본서
비스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군·구에 대상자 승인을 요청하며, 승인처리 
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 시군구(읍면동)에서 선정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 협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업무매뉴얼 참고

서비스 관리자가 노인돌보미에게 담당 사업대상자 배정
- 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 연계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의 판정기준에 따른 점

수가 낮아진 경우 등에는 예비대상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교체
사업대상자로 판정되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이 서비스
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설득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설득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거노인의 상태, 보호 필요성, 조
치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한 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이에 
관한 근거자료는 비치 보관하여야 함

- 해당 사항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이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당해 독거
노인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 (예시) 독거노인 안전확인 기구 보급, 상수도 검침 시스템 활용, 이웃을 활용한 보호망 구축 등
       ※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노인돌보미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방문 및 

설득이나 특별관리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제공 가능

독거노인 현황조사시 부재중 등으로 3회이상 방문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시간(1개월)이 지난 후 추가 조사 실시 또는 이웃을 활용한 보호망 구축 
조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독거노인 중에서 자살 징후와 같은 긴급한 보
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노인돌보미는 이를 서비스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서비스 지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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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관리자는 시군구에 보고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조 요청

<사업대상자 선정 예시>
○ □□시 ○○구 노인돌보미 25명, 서비스관리자 1명 => 사업대상자 572명(=26×22) 이상 선정
  ① 읍면동(시군구)으로부터 받은 현황조사가 필요한 노인가구와 현재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독거

노인 지원카드 조사 및 업데이트 실시
  ② 독거노인 지원카드 항목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1차, 2차 판정 모두에서 ʻ우선대상자ʼ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ⅰ) (A)가 572명 초과인 경우 : (A)중에서 합산점수가 낮은 순으로 ʻ사업대상자ʼ로 선정 → ④
  ⅱ) (A)가 572명 이하인 경우 : (A) 전체를 ʻ사업대상자ʼ로 선정 → ③ 
  ③ 1, 2차 판정 모두에서 '우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ʻ일반대상자ʼ를 대상으로 2차 판정을 거쳐 

합산점수가 낮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되, 그 수는 572명에서 (A)를 제외한 수 
이상으로 함

  ④ ②, ③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다음, 그 다음 점수가 낮은 순으로 전체 사업대상자 수(572명 
이상)의 20%인 114명이상을 ʻ예비대상자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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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판정기준
지역내 전체 독거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점수순으로 정렬하여 사업규
모만큼 선별

- 그러나 반드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자 누락 및 타 서비스와의 중복 제공 
방지를 위해 1,2차 판정과정을 거쳐 선정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
도우미,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대상자에서 제외

Ⅰ. 1차 판정 : 반드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ʻ우선대상자ʼ 선별
1차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

 ◦주택위치, 지난주 결식횟수, 도움필요 일상 동작수, 사회관계(가족, 친구, 이웃) : 6항목
 ◦“주택위치”는 안전확인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물리적 거리와 심리사회적 거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정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웃과 교류도 없음: 동떨어진 곳(0)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이웃과 교류가 있음: 동떨어진 곳(0)
-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웃과 교류가 없음: 동떨어진 곳(0)
-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웃과 교류가 있음: 인접한 곳(1)

판정기준
 ◦주택위치가 동 떨어진 곳 즉, 0̓̒이면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ʻ우선대상자̓로 

1차 판정함
   ① 나머지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ʻ0ʼ인 경우이거나,
     -주택위치 : 0=이웃과 동떨어짐, 1=이웃과 인접한 곳

-지난주 결식횟수 : 0=5회 이상 결식, 1=3~4회 결식, 2=1~2회결식, 3=결식없음
-도움필요 일상 동작수 : 0=5개이상필요, 1=3~4개 필요, 2=1~2개 필요, 3=필요없음
-사회관계(가족, 친구, 이웃) : 0=안함, 1=가끔, 2=자주

   ② 사회관계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ʻ0ʼ인 경우
-주택위치가 동 떨어진 곳 즉, ʻ0ʼ이면서, 사회관계 3개 항목 중에서 1개가 ʻ0ʼ이거나 ʻ0ʼ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1차 판정에서 ʻ일반대상자ʼ로 판정한 후, 2차 판정의 결과에 따라 ʻ사업
대상자ʼ로 판정함

-주택위치가 인접한 곳 즉, ʻ1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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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위치가 ʻ1ʼ이면서, 이웃관계가 ʻ0ʼ인 경우
-두 항목 중 한 항목이 잘못 조사된 경우로 다시 확인해야 함
-재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주택위치가 ʻ0̓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위의 주택위치가 ʻ0̓인 경우의 

판정기준에 따라 ʻ우선대상자ʼ 여부 판정
   ⓑ 주택위치가 ʻ1ʼ이면서, 이웃관계가 ʻ0ʼ이 아닌 경우

-1차 판정에서는 일단 ʻ일반대상자ʼ로 판정한 후, 2차 판정의 결과에 따라 ʻ사업대상자ʼ로 
판정함

 ◦위의 기준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면, 조사가 불가능한 노인을 제외하고, 시군구내 모든 독거노인은 
ʻ우선대상자ʼ 아니면 ʻ일반대상자ʼ둘 중 하나로 1차 판정이 됨

Ⅱ. 2차 판정 : 정기적 서비스 이용여부를 근거로 한 판정
 2차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항목
 ◦노인복지법의 방문요양서비스(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노케어,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포함) 등
 판정기준
 ◦1차 판정에서 ʻ우선대상자ʼ로 판정된 경우
   ① 위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즉, 서비스 이용 조사항목이 모두 ʻ0ʼ인 경우 2차 판정

에서도 ʻ우선대상자ʼ로 판정
   ② 서비스 이용에 ʻ1̓이 하나 이상인 경우는 2차 판정에서 ʻ일반대상자ʼ로 판정한 후 합산점수에 

따라 ʻ사업대상자ʼ 여부 결정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별도의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ʻ우선대상자ʼ로 판정
 ◦1차 판정에서 ʻ일반대상자ʼ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① 위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즉, 서비스 이용 조사항목이 모두 ʻ0̓인 경우2차 판정에서 

ʻ일반대상자ʼ로 판정한 후 합산점수에 따라 ʻ사업대상자ʼ 여부 결정
   ② 서비스 이용에 ʻ1ʼ이 하나 이상인 경우는 2차 판정에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킴
     ※건강상태가 위중한 경우 등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ʻ일반대상자ʼ로 판정하여 합산점수에 따라 ʻ사업대상자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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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제공

▸ 사업대상자 종류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의 현황 조사 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노인의 소득, 건강, 주거 및 사회적 접촉 등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확인, 
필요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서식 
1-6~7>

【 노인돌보미의 1주간 활동(예시)】
활  동 내      용 횟  수 소요시간 총소요시간

직접 방문
◦ 정기적인 안전확인
◦ 서비스 욕구 파악
◦ 서비스 연계 점검 및 조정 

20회 1회당 1시간 20시간

기관 방문 ◦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생활교육 준비 2회 1회당 1시간 2시간

생활 교육 ◦ 생활교육 준비 및 실시 2회 1회당 1시간 2시간
간접 확인
(전화 등)

◦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사항 사후점검
◦ 정기적인 안전 확인 10회 1회당 5~6분 1시간

※ 지역실정에 따라 횟수 및 소요시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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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제공
 안전확인 서비스

건강 및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 및 간접 안전확인(전화 등) 
횟수 결정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 단,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지역의 경우 상황에 따라 안전확인 횟수 
조정가능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통합운영지침 참고

 생활교육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
육 계획 수립<서식 1-8>

- 교육주기 : 월 2회 이상, 1회당 1시간
- 교육장소 :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가능
- 교육인원 : 5인 이상(사업대상자 외 일반노인 참여 가능)

       ※ 도서벽지 등 인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1:1 생활교육 허용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노인돌보미는 독거노인 생활교육에 대한 홍보(안내)
보건복지부 배포 교육 자료 활용 : 독거노인생활교육 동영상 교재(Ⅰ.운
동편, Ⅱ.건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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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연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독거노인 지원카드 활용)
하여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서식 1-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서식 1-10>
서비스관리자는 서비스 제공주체(기관, 단체 및 개인 등)와 협의하여 서
비스 제공여부 및 방식(시간, 주기 등) 등을 결정하고 노인돌보미에 통
보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연계를 위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관리자는 시군구에 협조요청

노인돌보미는 해당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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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연계(예시)】
욕구 종 류 내 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소득보장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연 후원 등

읍면동사무소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등

고용보장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권익보호
안전확인 무선페이징, u-안심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등
소방방재청,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 학대상담, 보호 및 지원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
보장

노-노 케어 말벗서비스, 청소ㆍ세탁 보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가사, 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
방문보건사업 보건서비스 보건소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노인의치·보철 노인의치 보철 보건소, 민간단체 등
노인 안검진 노인 안검진, 개안수술(백내장), 

돋보기 무료지원 및 수리 한국실명예방재단, 민간단체 등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서비스 민간 의료기관 등
이･미용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등

영양
관리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제공 무료급식 사업 수행 단체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식사배달 도시락, 밑반찬 배달 사업수행 단체
푸드뱅크ㆍ마켓ㆍ팜, 식료품 등 식료품, 약품 등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주거
보장

주택마련 영구임대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택공사 등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주거개선 
사업 도배･장판, 전기공사, 냉･난방수리 등 주거개선사업단,

민간 자원봉사 및 후원

사회활동 
여가

자원봉사
가사보조, 병원 등 외출동행, 
말벗서비스 지원 등 각종 자원봉사 
활동

지역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학교, 민간기업의 
사회봉사단 등여가ㆍ문화ㆍ

교육 활동 여가ㆍ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경로대학), 
경로당 등

자원연계 후원금품 지역내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연계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기업 
등의 민간기관 및 시민

기타 기타 지역 내 민간 복지 서비스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기업 
등의 민간기관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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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조정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욕구 파악(독거노인 지원카드 활용)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 또는 과대 공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
비스 시군구 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하여 서비스의 중단 및 
조정을 실시하도록 조치
서비스 조정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업무실적 작성
노인돌보미가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을 실시하고 주간업무일
지<서식1-3>와 독거노인 방문일지<서식1-4>를 작성

- 방문일지는 사업대상자별로 이력관리(별도 파일 보관 또는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시스템 입력 조치)

3 서비스 모니터링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방문 또는 전화)

4 서비스 종결
 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 연계(독거노인의 판정기준에 따른 점수가 낮아
진 경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 지원카드에 
종결 일시 및 종결사유를 기재(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의 대상자 종결처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판정되어 급여가 제공되는 시점부터 종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기본서비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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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제공인력

▸노인돌보미 및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건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 및 조정해주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사
(care manager)의 역할 수행

 

1 노인돌보미 
 인원

시도별 배정현황 별도 통보
-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의지 및 독거노인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노인돌보미 인원 조정 가능
       ※사업수행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돌보미의 근무태도, 업무실적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에 따라 평가하고 배정된 인원수만큼 노인돌보미 인원 조정

 자격 및 근무조건 
자격: 노인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
기관에서 추가할 수 있음 (예)요양보호사, 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 등)

     ※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권고
-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

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 불가
     ※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중복 참여 조사(분기별) 결과, 전일제(주 30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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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중지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실시

근무기간：ʼ11. 1 ~ 12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

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되어 2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나, 노인돌보미
의 업무평가 등을 통하여 재계약여부 결정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5시간(13:00~18:00)
     ※ 근무시간은 13:00 -18:00을 권장하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 하에 조정 운영 

가능

보수 : 월 62만원(4대보험 적용)
 복무관리

복무관리대장<서식 1-11> 비치 및 업무일지 확인 등을 통한 복무관리 
철저

     ※ 서비스관리자는 노인돌보미의 직접 방문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실제 방문실적과 보고실적이 다른 경우가 
3회 이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노인돌보미의 근로계약 해지 요청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4대보험, 퇴직금 등),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
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시간 이외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등 타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미만의 참여는 가능하나 독거노인 개인정보유출, 서비스
제공 소홀 등 독거노인 보호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 조치
유급 휴일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의한 공휴일,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정해진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시 일급을 감하여 급여를 지급

       ※ 일급：23,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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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월 600,000원/ 130시간)×5시간= 23,850원
                   130시간={(주근무시간 25시간+유급휴일 5시간) ×연 52주} / 12월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의 휴가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돌보미간 휴가일정 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업무 내용
독거노인 현황조사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받은 1인 노인가구 명단 중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독거노인을 우
선조사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및 서비스 욕구 파악 실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무선페이징 등 안전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독거노인 위급상황 등 도움 요청시 신속한 대응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조정 및 사후점검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지원 및 생활교육 실시
독거노인 지원카드, 주간업무일지, 방문일지 작성

2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이하 ʻ서비스관리자ʼ)
 인원 : 시·군·구별 1인 ∼ 2인 (노인돌보미 수 및 예산사정에 따름)

     ※ 배정된 노인돌보미가 25명 이상 ~ 40명 미만인 기관은 노인돌보미 1인을, 노인돌보미가 40명 이상인 기관은 
노인돌보미 2인을 서비스관리자 보조인력으로 활용 가능(단, 서비스관리자가 2인 이상인 기관은 제외)

 자격 및 근무조건 



제 2 장＿노인돌봄기본서비스

43

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PC 및 엑셀프로그램 능통자 
근무장소 : 사업수행기관
근무기간 : ʼ11. 1 ~ 12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
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되어 2년 이상자에 대해서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8:00)
보    수 : 월124만원(4대 보험 적용)

     ※ 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업무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 ’11년부터 독거노인 대상의 자원배분,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의 자료배포 및 퇴직금 산정 등은 동 시스템에 
입력된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독거노인 지원카드’, ‘제공인력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입력 및 
관리 필요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노인돌보미 업무지원 및 복무 관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노인돌보미 복무 관리를 위
해 독거노인 가정 현장 방문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종교기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
계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및 현장 업무의 지원인력으로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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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보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합운영하는 기관의 서비스관리자는 바우처사업 관리업무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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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제공인력 교육

1 노인돌보미

 기본 교육
교육대상자 : 신규채용자(ʼ10년 기본교육 미이수자 포함)

    ※ ʼ11년 신규 서비스관리자도 교육 이수대상자에 포함

교육기관 지정･운영 : 시도별 교육기관 1개소 이상
교육시기 : ʼ11년 1월~2월

- 시도별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
교육시간 : 25시간

- ʼ10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 및 교육교
재에 따라 실시하되,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도별 교육기
관에서 교육시간을 결정하여 시행

교육장소 :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시도 회의장 등 활용
교육교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별도 배포)
교육이수 : 교육 종료시 80%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 증정 
및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서 수료식 때 포상 추진 

     ※ 교육 미참여, 태도 불량 등의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참여 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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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교육 내용】
과  목  명 교육 내용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해 사업취지 및 내용, 슈퍼비젼 제시 1
노화와 노년기 건강관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 주요질환 및 

치료와 간호 2
노년기 영양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 서비스 1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자살예방 포함) 자살예방 등 상담기술 3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학대 및 자살 징후 선별ㆍ조치방법 등 2

연계가능
복지사업

방문보건서비스, 각종 보건소 사업내용, 
노인일자리(노-노케어), 주거개선사업, 기초생
활보장 및 긴급지원제도, 지역특수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사업내용 전반 및 연계방법 등을 교육
하여 노인돌보미가 서비스 연계를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편성 

3

기능증진
프로그램

건강, 여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회복, 회상요법, 
원예요법, 음악요법, 독서요법, 미술요법 등 

독거노인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 8

노인돌봄서비
스 행정실무

독거노인 현황조사의 실제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방법 및 우수 
사례 제시 2

노인돌봄서비스 행정서류 작성 노인돌보미 방문일지, 업무일지 등의 서
식 작성 방법 교육 및 우수사례 제시 2

노인돌보미의 윤리의식 사회복지윤리의식 1

교육비 : 신규 노인돌보미 1인당 62천원을 교육기관에 지원
     ※ 서비스관리자는 무료로 교육에 참여하며, 총 교육비 중 15만원은 교육기관(서비스관리자)의 활동추진비

로 활용 가능
- 내역 : 강사료, 준비비(교육 준비자 활동추진비 포함), 사무비, 간담회 및 

평가회의비 등
행정사항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교육비 지원 등에 협조

    ∙ 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액에 장소 대여비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각 
시도 회의장 등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거나 무료로 사용가능한 교육장소 섭외에 
적극 지원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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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은 신규 노인돌보미 및 서비스관리자가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및 독려

      ※ 서비스관리자 : 교육기관 교육진행업무지원
- 교육대상 노인돌보미의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업무대행자 지정, 간접확인 

등 독거노인 보호 조치
- 교육진행기간에는 현장점검 및 교육평가 실시

    ∙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 ․ 운영하여 교육 진행상황 
파악 및 의견수렴 실시

- 교육추진체계
<노인돌보미 교육추진체계>

복 지 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ㆍ수료 및 평가 관련 사항 지원
<교육 총괄>

<사업 총괄>
 ㆍ지침 및 계획 총괄
 ㆍ교육비 지원

시도별 교육기관 시ㆍ도
<교육 시행>

 ㆍ교육 준비 및 진행
 ㆍ강사섭외
 ㆍ교육평가회의

<협조 및 예산지원>
 ㆍ“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장

소 확보 협조”
 ㆍ교육비 지원
 ㆍ기타 교육 관련사항 지원

 현장실습교육(보수교육)
교육대상자 : 신규채용자 및 기존 노인돌보미
교육기관 : 사업수행기관 
교육시기 : ʼ11년 3월~4월
교육시간 :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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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노인돌보미 운영비에서 적정 비용 집행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교재 또는 기관 자체 교육교재에 따라 기관

별로 자체적으로 시행(교재 별도 배포)
- 실습시 기존 돌보미와 신규 돌보미를 현장 실습 팀으로 구성(5명 내외)하여 

팀단위 교육 실시
- 이론강의, 지도감독, 실습평가는 사업수행기관의 중간관리자 또는 서비스관

리자가 담당
【실습교육 내용】

과   목   명 교 육 내 용 시간
계 실습 이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이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설명 및 사업수행기관의 노인돌봄서비스 추진계획 1 0 1
노인돌보미의 윤리의식 1 0 1
욕구사정과 서비스 게획 수립 사례별 욕구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실습 및 지도감독 3 2 1

안전확인서비스 안전확인기구 사용법 및 고장유무 확인, 주택설비 안전점검 2 1 1

노인상담 의사소통과정과 방법, 상담기법, 학대 및 자살예방법 3 2 1
위기상황 대처방법 응급처치법, 소방서 및 경찰 연계방법 2 1 1
생활교육 지도안 작성 실제 생활교육지도안 작성 및 평가 2 1 1
건강 및 영양관리 노인 건강 및 영양 관리 이론 2 1 1
기능증진 프로그램 실습 인지, 음악, 미술, 회상, 독서 등의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슈퍼비전(2가지이상 프로그램) 4 3 1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지역내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방문조사 2 1 1
서비스 연계 실습 및 평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실습 및 평가 3 2 1

 기본 및 현장실습 교육 외 노인돌보미 업무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예)레크레이션 
교육)은 기관 및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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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관리자
 집합교육

교육대상자 : 서비스관리자
교육주관：보건복지부
교육방법 : 집합교육(세부사항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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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1 사업수행기관 선정
 선정권자 : 시·군·구청장
 지정기간 : ʼ11.1.1. ~ ʼ11.12.31.
 수행기관 선정

 시군구 단위에서 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 선정기준(예시) : 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실적, 노인돌보미 및 서비스관
리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능력, 보건·복지서비스 발굴·연계 역량 등

       ※  지자체의 자체 선정기준 추가 가능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민간기관이 없는 경우 시·군·구가 직접 수행 

가능
      ※  지자체 직접 수행 시, 동 사업인력이 공무원 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 되어 동 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수행 기관의 재선정 가능. 단, 사
업에 대한 의지와 조직·인력 관리 능력 등의 부족한 경우 사업수행기관 
교체 실시

 - 기관 재선정시 기 채용인력 고용 및 퇴직적립금 승계, 관련문서 및 서류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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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기관 운영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사, 사무, 시설, 장
비, 보수 및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운영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사업지침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
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
영 가능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서비스 인력 확보, 서비스 모니터링, 서
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재정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
해 지자체 지원, 지역사회 내 후원 등을 통한 자체적인 운영비 추가 확보
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노인돌보미 및 서비스관리자 퇴사시 인수인계 철저
 행정서류 보관 방법 및 기간

보관 방법
  - 캐비넷에 잠금장치 조치 후 보관
  - 스캔 등의 파일 보관 가능(서비스 제공 신청서의 경우 원본을 반드시 비치)

보관 기간
  - 노인돌보미 업무일지 : 2년
  - 독거노인 지원카드, 방문일지 등 : 서비스대상자 종결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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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퇴직적립금으로 편성하며, 적절한 예산과목으
로 편성하여 집행
인건비

  - 인건비는 노인돌보미와 서비스관리자의 급여 집행
운영비

  - 노인돌보미 1인당 운영비 : 75.3만원(연간)
  - 독거노인복지서비스 관리자 1인당 운영비 : 147.3만원(연간) 
  - 교육비,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생활교육 재료비, 유니폼 제작비, 기타 필

요한 부대비용(원거리 교통비, 전화비 등) 집행
퇴직적립금

  - ʼ10년 미적립된 퇴직적립금 적립(별도계좌적립) 또는 정산
기타 사항

  -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집행 가능(전체 인건비의 5%이내)
         ※ 교통비, 전화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기능보강(PC, 책상 등 자산구입)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전용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 

내 사업수행기관 지정 취소 시 반납 또는 인계 조치(시군구 지도감독 철저)
  - 인건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변경 집행 시 시군구에 승인 요청

         ※  시·군·구 담당자는 변경집행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시, 고의적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독거노인 
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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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체계도

5 행정사항
 사업준비 및 시행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ʼ11.1.4일까지 재지정 또는 선정 완료
사업수행기관은 ʼ11.1.4일까지 기존 서비스 제공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인력은 1월중으로 채용하여 2~3월 중 실시되는 기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기존 서비스제공인력의 업무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시·도 및 시·군·구는 1월 31일까지 독거노인 현황조사 업데이트 및 수혜대상 
노인 선정을 완료하고 대상자 선정 즉시 서비스 제공 실시

- 통·반·리장, 부녀회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독거
노인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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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인근 경로당 등 독거노인 생활교육실시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지침에 따라 노인돌보미와 서비스관리자에게 
신분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등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 받아 폐기처분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발급현황 
자료를 시·도에 보고함

【 노인돌보미 신분증(예시) 】

<앞면> 

사진

성    명 
 00도 00시

<뒷면> 
노인돌보미

소    속 : 00노인복지관
성    명 : 
생년월일 : . .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실적 보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국조보조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제 2 장＿노인돌봄기본서비스

55

실적 보고
- 월별 보고(시 ․ 도 → 보건복지부) : 익월 10일 이내<서식 1-5>
- 분기별 보고(사업수행기관) :4, 7, 10, 12월 15일 이내<노인돌봄기본

서비스시스템 온라인 보고>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업무매뉴얼 참고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인력선발 현황 보고(시·군·구 → 시·도→ 
보건복지부) : 1월 25일 이내 보고<서식 1-13>

-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실적보고(시·도→보건복지부) : 익년 2월 28일 이내 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추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의 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서비스관리자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당연 
포함하여야 함
지역복지협의체는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지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을 통한 추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

 기 타 
독거노인 관련 특이사항(예시 : 고독사, 안전사고, 위기 예방사례, 언론
보도 등) 발생 시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지자체 및 복지부에 조속히 
사고경위 등 동향보고 실시<서식 1-12>
2~3월에 실시되는 기본교육 기간 중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 각 시군구
는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의 독거노인 보호 업무 강화 조치
폭염기간(7~8월), 동절기(12~2월) 기간 중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냉·난방비 지원 및 지역내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비상연락체계 구축 
- 폭염·폭설·한파 시 사업 대상 독거노인에 대한 신속한 안전확인 실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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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서식 1-1호] 독거노인 지원카드 ·······························································  56
[서식 1-2호] 서비스제공신청서 ································································  57
[서식 1-3호] 노인돌보미 주간업무일지 ···················································  58
[서식 1-4호] 노인돌보미 방문일지 ··························································  60
[서식 1-5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실적 보고 ··································  62
[서식 1-6호] 종합사정결과표 ···································································  63
[서식 1-7호] 서비스 계획 수립 - 연계 - 조정 ······································  64
[서식 1-8호] 독거노인 생활교육 교육지도안 ··········································  66
[서식 1-9호] 독거노인 생활교육 결과보고 ··············································  67
[서식 1-10호] 지역사회 노인보건복지 자원 현황 ···································  68
[서식 1-11호] 노인돌보미 복무관리대장 ···················································  70
[서식 1-12호] 독거노인보호 동향 보고 ····················································  71
[서식 1-13호]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인력선발 현황 보고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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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서비스제공신청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성명

전화

자택 ( ) -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폰 - -

서비스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실제거주지)
전화번호

제공서비스

□ 안전확인 직접방문 주( )회 및 전화방문 주( )회

□ 생활교육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 서비스연계 보건복지욕구에따라필요한지역서비스연계

① 상기와 같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②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대상자의 인적사항, 필요서비스 등 서비스제

공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기관(민간기관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11. . .

신청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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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호] 독거노인 생활교육 결과보고

독거노인 생활교육 결과 보고서  (   )회
노인돌보미 서비스관리자

생활교육명

교육목표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  )시 장소 교육
인원

교육내용

교육
진행
결과

평가결과

교육내용 □적절 □부적절 교육장소 □적절 □부적절 교육인원□적절 □부적절

교육방법 □적절 □부적절 교육시간 □적절 □부적절교육분위기□적절 □부적절

보완사항  부적절한 평가시의 대책을 기입함

차기 교육 교육명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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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2호] 독거노인보호 동향 보고
독거노인보호사업 동향 보고

일 시 시도 시군구

보고기관 00노인종합복지관 책임자 000 관장 담당자 000

연락처 02-1236-4567 주소 00시 00구 00동 123-1

제 목  독거노인가구 화재 발생

내 용
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대상 및 서비스 제공 

실태,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

수신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mail eris97@korea.kr

fax 02-2023-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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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통합운영지침(시범사업지역) ······························  75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국 독거노인DB) 관리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은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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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ʼ11년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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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
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시 구조․
구급

2 사업기간 : ʼ11년 1월~12월

3 사업운영지역(총18개 지자체 / 29,847가구)
경기도 :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충청남도 : 서산시, 부여군, 태안군
경상북도 : 문경시
전라북도 : 김제시,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 광양시, 강진군, 무안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서산시

부여군
태안군

문경시
김제시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광양시

강진군
무안군

1,300 2,350 1,414 1,800 1,700 1,500 1,500 1,700 2,583 700 1,700 1,800 2,100 1,500 1,500 1,500 1,7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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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

 지역센터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구축한 업무공간(서비스관리자/

상담원/기술요원이 상주하여 해당업무 수행)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아래
와 같이 구성

    - 독거노인 댁내 설치한 센서장비로 구성된 댁내시스템
(활동/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정보전송단말기(게이트웨이) 등으로 구성)

    - 지역센터에서 대상자의 정보관리, 실적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 댁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시스템
    - 소방방재청 U-119시스템과 응급상황정보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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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대상
 서비스제공 대상자는 통합대상자와 일반대상자로 구성

  

구 분 내  용 서비스 제공 방식

통합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 중 댁내시스템을 
설치한 대상자 안전확인 : 비정기적 전화/방문

서비스연계/생활교육: 통합대상자 우
선 제공일반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가 아니지만 댁내

시스템을 설치한 대상자
  ※ 댁내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대상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운영지침에 의거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대상자 구성도 】

 통합대상자      일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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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정보관리
 대상자 선정기준(통합/일반)

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무선페이징 이용자를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

한 자
   - 주변 이웃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웃 등의 방문

빈도가 낮아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
   - 기타 지자체에서 서비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선정 가능

 신규신청 및 대상자정보 관리
 서비스신청절차
- 대상자가 작성한 서비스신청서(서식 2)의 내용확인 후 업무시스템에 등록
-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후 승인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결원 시 대상자를 수시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정보의 관리 및 범위
- 업무시스템 사용자(서비스관리자/상담원/기술요원/노인돌보미 등)는 서

약서(서식 1)의 작성 및 시스템운영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자정보의 범위는 서비스신청 등 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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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종결 ․ 거부 ․ 장기부재자의 처리
 대상자의 종결처리
- 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거부, 장기부재자 등으로 인해 서비스 종결 시

에는 댁내시스템 수거 후 업무시스템에서 종결처리 
- 종결처리 후 신규대상자 재선정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거부처리(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처리)
-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거부하는 경우, 3회 이상 설득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거노인의 상태, 보호 필
요성, 조치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한 후 사업대상자에서 제
외 및 관련 근거자료 보관

 장기부재자의 종결처리
-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협

의하여 서비스 종결처리 여부 결정
 무선페이징 이용자 관련
 무선페이징 대상자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댁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유중인 무선
페이징은 수거하여 이를 공문서와 함께 지역 소방서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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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내용
 안전확인
 주요내용
- 제공방식 : 노인돌보미 1인당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대상자에 대

해 직접확인(방문) 월 100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월 200회 이상 실시
- 그 외 응급상황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

로 안전확인을 실시
- 내    용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

용법 안내,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필요시 인근에 있는 노인

돌보미에게 방문하여 확인 요청함)
  ․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비  고
서비스 관리자 노인돌보미별 담당 대상자 배정

- 특정 노인돌보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배정

노인돌보미 안전확인업무 진행(전화/방문)
상담내용 작성 및 등록

상담원
안전확인업무 및 응급상황 대응업무 진행(전
화 중심)
상담내용 작성 및 등록
전체 대상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관리자 업무 지원

   ※ 업무내용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의해 수정 및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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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계
 주요내용
- 통합대상자를 우선하여 제공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전기‧유무선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 서
비스연계 조치

- 기타 운영사항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제공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비  고
서비스 관리자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대상

자 선정
상담원의 지역자원발굴 ․ 협조노인돌보미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상담원

   ※ 업무내용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의해 수정 및 보완 가능

 생활교육
 주요내용
- 통합대상자를 우선하여 제공
- 기타 운영사항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제공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비  고
서비스 관리자 생활교육일정 점검 및 교육내용정보 관리  ․ 지역센터 상담원은 서비스관리자 업무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서비스 통합대상자를 중심
으로 제공

노인돌보미 생활교육 진행

상담원 서비스관리자 업무 지원

   ※ 업무내용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의해 수정 및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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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 및 댁내시스템 모니터링․조치
 주요내용
- 응급상황 모니터링․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지역센터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여부 확인
  ․ 실제응급상황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

후관리 진행(예 : 인적 ․ 물적지원의 지원, 일정기간 정기적 안전확인)
  ․ 유선으로 실제 응급상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방문 또는 해당

지역 노인돌보미의 방문을 요청
  ․ 주말/야간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실제 응급상황 외에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원들의 재택근무,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복지형 일자리 활용, 지
역 자원봉사자 조직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댁내시스템 모니터링․조치
  ․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
  ․ 센서 및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예민반응, 데이터미수신, 전원차단, 배

터리 방전 등)했을 경우 전화/방문을 통해 신속히 조치
  ․ 수리를 요하는 댁내시스템은 관련업체에 신속히 수리를 요청하고 고장 원

인 등을 상세히 기록관리
  ․ 대상자 가구 방문시 장비활용율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장비의 입출고현황, 내역 및 재고 파악
 담당자별 업무내용

  

담당자 업무내용

상담원
․ 전원차단 발생에 대한 재연결 안내
․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처리내용 입력
․ 응급상황 대상자의 심리적안정 및 사회적지지망등 ․ 사후관리 진행

기술요원
․ 댁내장비의 정상작동여부 상시 모니터링
․ 전원상태 확인
․ 장비입출고 관리(A/S 포함)

노인돌보미 ․ 상담원/기술요원 요청시 대상자 안전여부 및 댁내시스템 상태 확인을 위한 대상
자 방문 지원

   ※ 업무내용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의해 수정 및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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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상담원 및 기술요원은「기간제법 시행령」제3조제2항 제1호에 의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가능

 상담원
 지원자격 : 사회복지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인   원 : 2명 이상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시~18시(긴급상황발생시 공휴일 근무)
 활동내용
- 안전확인을 위한 전화 ‧ 방문상담
- 안전확인상담정보 입력
- 생활교육계획수립
-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 발굴
- 응급상황모니터링 및 전화 ‧ 방문상담
- 응급상황발생대상자 사후관리
 기술요원
 지원자격 : 전산/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인   원 : 1명 이상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시~18시(긴급상황발생시 공휴일 근무)
 활동내용
- 댁내장비 모니터링
- 전원차단, 배터리방전, 댁내장비입출고관리, 장비설치 및 철거 등 댁내시스

템관리 전반
- 장비사용율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수립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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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제공인력 교육
 기본사항
 교육대상 :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기술요원, 노인돌보미
 교육주관 :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횟수 : 지침교육 1회, 전산교육 1회 이상

    ※ 노인돌보미대상 전산교육은 필요 시 본교육 이 후 지자체별로 추가하여 진행

추가교육 필요시 업무시스템 및 공문으로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02-6360-6134)에 요청 가능
 교육내용
 지침교육
-  교육대상자 : 서비스관리자 ‧ 상담원 ‧ 기술요원
-  교육주관 : 보건복지부
-  교육횟수 : 1회(1분기 내)
-  교육형태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통합운영관련 지침교육
 전산교육
-  교육대상자 : 서비스관리자 ‧ 상담원 ‧ 기술요원 ‧ 노인돌보미
-  교육주관 : 보건복지부
-  교육횟수 : 지역별 각 1회
-  교육형태 : 전산실습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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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센터의 선정 및 운영

1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선  정
 선정권자 : 시 ‧ 군 ‧ 구청장
 지정기간 :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31일
 선정기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위탁수행기관을 우선 선정

   

 운  영
 사업수행기관은 매년 1월 중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
 실적보고
- 응급상황발생, 처리내용은 매월 2일 전산 보고
-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에 등록된 정

보로만 집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통합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부서로 지정하여 운영
 화재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원할한 조치를 위해 관련 소방서 및 유관기
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은 다른 사업의 운영에 전용 및 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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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 편성 기준
- 인건비/운영비로 편성하며,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인건비
- 인건비는 상담원과 기술요원의 급여로 집행
- 급여수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서비스관리자 급여지급규정에 준하여 책

정할 것을 권장
- 인건비 불용액은 지자체장의 승인 후 운영비로 집행 가능
- 퇴직적립금은 별도계좌로 적립하고, 사업수행기관 별도 예산으로 기 지급

된 경우 운영비 또는 ’11년 퇴직적립금으로 집행 가능
- 전입금 등 추가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보험료 등)은 보조금에

서 집행 불가
 운영비
- 통신비지원, 유상유지보수비를 우선 책정
- 필요시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 가능
- 자산취득은 전체예산의 15%이하로 집행
- 손망실, 파손에 따른 댁내시스템의 추가구입 가능. 단, 대상자 수 확대

를 위한 구입은 불가(별도 사업비 확보 후 추진)
- 기타 교육, 소모품구입, 간담회등 운영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집행계획

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는 지자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예산의 용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지자체 사전승인 후 집행
- 본 사업안내서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위탁운영의 경우)에 의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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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사업준비 및 시행
 통합운영지역의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을 2011년 1월 3일 까지 선정완료
 사업수행기관은 2011년 1월 3일 까지 기존 서비스 제공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인력은 1월중으로 채용하여 통합운영지역 지침 및 전산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지자체장은 상담원 및 기술요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퇴직등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폐기처분 함

 기 타 
 독거노인 관련 특이사항(예시 : 고독사, 안전사고, 위기 예방사례, 언론보도 등) 
발생 시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지자체 및 복지부에 조속히 사고경위 등 
동향보고 실시(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식 1-12> 참조)

 폭염기간(7~8월), 동절기(12~2월) 기간 중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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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

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

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

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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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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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
댁내시스템 손 / 망실 확인서

1.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2. 손망실 기기
기본설치 장비 □G/W  □활동감지센서  □출입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외출버튼 □무선전등스위치 □노인돌보미방문TAG 
가스센서구분 □ LPG    □ LNG    □ CO 수 량
장비 S/N  특이 사항  

※손망실 기기에 대하여는 기술요원이 작성함

3. 손망실 사유
사유서

상기 내용과 같이 댁내시스템 장비를 손망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본인 □ 대리인
                             확인자  :           (서명)

00 시군구청 장 귀하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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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해지 ․ 중지 신청서

1. 해지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2. 보유 기기
기본설치 장비 □G/W  □활동감지센서  □출입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응급호출기 □외출버튼 □무선전등스위치 □노인돌보미방문TAG 
가스센서구분 □ LPG     □ LNG     □ CO 수  량

S/N  구  분 □서비스 해지신청□서비스 일시정지 신청
※보유기기에 대하여는 기술요원이 작성함
3. 해지/중지 사유

사유서

4.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가. 대상자의 개인정보(신상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간 중 발생한 활동, 응급(화재, 가스, 응급호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의 일시정지의 경우 6개월간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동의 □]
 나. 응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되었던  u- 안심콜 서비스도 자동 해지/중단 됩니다.               [동의 □]

상기 내용과 같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리인  :              (서명)

00 시군구청 장 귀하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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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
 상 황 발 생 보 고 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특 이 사 항

2. 발생 현황
일   시 200  년   월   일    : 장  소
발생현황  

 

발생원인

3. 조치 사항

조치내역

20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00 시군구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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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6]

무선페이징 반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특 이 사 항

  상기 본인은 보건복지부와 OO(시/군/구)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응급안
전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무선페이징서비스의 종결
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련 장비를 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이  름  :             (서명)

0000 소방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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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
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
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2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3 사업 기간 : 2011.2.1.~2012.1.31.
변경된 ’11년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11년 1월 3일 신청자부터 적용(서
비스 개시는 2월 1일 적용)

4 서비스 제공
시군구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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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5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에 따라 차등화

- 바우처 지원액 : 월 212,400원 ~ 322,920원
-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서비스 단가 : 방문서비스 시간당 9,200원, 주간보호서비스 일당 27,600
원

6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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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정책과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 ․ 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 바우처 사업 총괄 (사회복지과)
∙ 시 ․ 군 ․ 구별 예산 배정 
∙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시 ․ 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시행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7 업무흐름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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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건강판정 ◦ 본인 및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신청 ◦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소득 및 가구여건 등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통지
◦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관리원’)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 관리원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 전담금융기관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바우처 

생성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대상자
관리

◦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서비스 이용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바우처 지급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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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시(서비스 제공기관)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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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신청자격
연령 :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 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천원)
1인 1,380 2,069
2인 2,492 3,738
3인 3,646 5,469
4인 4,155 6,232
5인 4,593 6,889
6인 5,031 7,546
7인 5,469 8,203

8인 이상 5,907 8,860
주1) 통계청 ｢가계조사｣, '09년 4/4분기~'10년 3/4분기 평균값
     ※ 시․군․구별로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150%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조정 

가능 (이 경우 시 ․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지)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및 중증질환자 (시군구청장 인
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 2011년 1월 신규대상자 선정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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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

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이 노인이지만 가구에 대한 지원서비스이므로,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우선순위

소득 ․ 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 ․ 군 ․ 구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함

  -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시·군·구별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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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 A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차상위 초과(3순위)

등급 외 B
기초생활수급자(4순위)
차상위(5순위)
차상위 초과(6순위)

대상자 선정 시 건강상태, 소득수준, 주거형태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 ‘독거노인’ 우선 선정

2 선정절차
  개 요

구    분 주   체 내       용
건강상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가정방문을 통해 
판정조사표 작성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상담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가구원 수, 가구 내 노인 돌봄 가능자 

유무 등 확인

자산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소득조사(건강보험료로 판정)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사업팀
(노인담당자) ∙ 선정 결과 통보 : 관리원

통 지
(시군구)

시군구 사업팀
(노인담당자) ∙ 선정결과 통지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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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서비스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 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3-1>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3-1-1>
   ‧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서식3-1-2>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요 없음

신청기간 : 매월 1일∼18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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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8일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정보 
오류 및 등급변경정보 오류시 예외적으로 25일까지 전산전송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

 자산조사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
- 차상위 초과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가구원 수 산정 후 소

득을 합산)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
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독거노인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관련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

금 납입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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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069천원 58,801 60,141 59,280
2인 3,738천원 106,936 129,285 108,536
3인 5,469천원 154,927 185,076 158,264
4인 6,232천원 179,263 212,656 184,846
5인 6,889천원 198,061 234,114 206,458
6인 7,546천원 216,745 254,787 229,986
7인 8,203천원 248,183 286,040 276,422

8인 이상 8,860천원 276,422 309,869 336,99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6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56,310원임
     - 60,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된 보험료) / 1.0655 = 56,310원(10원이하 절사) 
     - 보험료 60,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된 보험료)중 56,310원은 건강보험료, 3,690원은 노인장기요

양보험료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0.0282(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예시) 직장가입자소득이 350만원,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2만원인 5인가족의 경우
       - 3,500,000원 × 0.0282(본인부담보험료율) = 98,700원
       - 98,700원(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 + 20,000원(지역가입자 건보료) = 118,700원 < 5인가구 

혼합 206,458원 ⇒ "소득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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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 판정조사 
 조사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절차 

- 서비스 대상자 또는 가족이 서비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
요양 신청하여 등급 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최종판정 또는 1차판정) 결과를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

 결 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소득 및 등급판정 
결과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시군구별 목표사업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통해 ‘바우
처 생성’ 자체를 통제

- 해당 시·군·구의 예산 사정에 따라 소득증명자료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음

대상자 선정 결과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한국사회서비
스관리원으로 전송

 통 지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청정보 입력·
전송 및 정상처리 확인 이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
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서식3-2>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추가구매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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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

(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등급변경

변경 유형 
- 소득 및 가구여건의 변화로 인한 본인부담금 등급 변경
- 서비스 시간 선호의 변화로 인한 월 서비스 시간 등급 변경(27시간/36시간 

또는 9일/12일)
- 서비스 내용 선호의 변화로 인한 서비스 구분 등급 변경(방문서비스와 주

간보호서비스)
변경절차 

- 신청 : 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구분(방문 또는 주간보호)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에 의해 결정

-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변경
내용을 입력·전송

       ※매월 18일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통지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전산처리 완료 후 보호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 
시간등급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 액수가 변경되므로 대상자에게 반드시 변경
된 본인부담금을 입금해야 바우처가 생성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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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따른 구분】

구 분 방 문 서 비 스 주간보호서비스
27시간 36시간 9일 12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27-방문형 기초-36-방문형 기초-9-
주간보호형

기초-12-
주간보호형

차상위 계층 차상위-27-방문형 차상위-36-방문형 차상위-9-
주간보호형

차상위-12-
주간보호형

차상위 초과 초과-27-방문형 초과-36-방문형 초과-9-
주간보호형

초과-12-
주간보호형

3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

 이의신청 기한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서식3-6>를 작성하여 읍․ 면 ․ 동 주민센터 및 시․ 군․ 구청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 ․ 면 ․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 ․ 군 ․ 구로 즉
시 송부하고, 시 ․ 군 ․ 구 담당공무원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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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로 송부하지 아니함
-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시․ 군․ 구청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 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4 자격관리 등  

 확인조사
시․ 군․ 구 및 읍․ 면 ․ 동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방문 실태조사 등
을 통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자격변동(전출입)
대상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된 대
상자별 전산 자료는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자동 이관됨
행복e음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정보(바우처 생성
전)는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11년 1월부터 적용)
전출입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 

-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 ‧ 군 ‧ 구 예산으로 지급처리되며 전출 익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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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 시 ‧ 군 ‧ 구 예산으로 지급
전입지 보장기관의 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월에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등)

- 익월 서비스 계속 여부는 전입지 시 ‧ 군 ‧ 구에서 결정하되, 부적합 대상일 
경우 “판정결과 변경”으로 중지 처리하여 자격을 해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시 ‧ 군 ‧ 구를 달리한 대상자에 대한 
예산부담 주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장이 예산 부담(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
할 시 ‧ 군 ‧ 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추가 기준 설정할 수 있음)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 본인포기, 사망에 해당하는 중지사유코드의 경우 바우처 사용이 즉시 중지됨에 
유의하여 전송(중지전송 후 결제안됨)  

사망 또는 본인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익월
에 지급(서식3-4 : 본인부담금환급신청서)

 개인정보보호
시․ 군․ 구 및 읍 ․ 면 ․ 동 담당자, 복지도우미 등은 상담·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
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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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내용 및 단가

1 서비스내용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
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2 서비스단가  
 기준 단가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9,200원, 주간보호서비스
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27,600원으로 함

- 대상자 특성 및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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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원칙
 (1)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
시간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출

- 2시간 초과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고, 
30분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
함

 (2)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송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

 원거리 교통금지원
도서·벽지지역 거주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시 소정의 원거리 교통 
지원금 지급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붙임 참조) 거주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시마다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바우처카드를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 벽지 지역으로서 노인돌보미가 동일 지역 거주

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도서·벽지지역 고시내역 변경으로 인해 제외된 지역의 경우 기존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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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금 지원 대상자도 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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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지역에 대한 원거리 교통지원금
◦교통비 지급 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3호)한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대
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교통비 지급 처리절차
도서·벽지지역확정/취소 고시 ▶ 대상자 확정/취소 ▶ 서비스 제공 및단말기 결제
보건복지부 시군구 제공기관

사업년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수시(매월1일~말일) 1일 ∼ 말일
▼

지급내역 확인 ◀ 교통비 지급
시군구·제공기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결제월 익월 10일 이후 결제월 익월 10일 까지
◦교통지원금 지원내용

   - 교통지원금 : 서비스 1회 방문당 3,000원
   ※ 단, 방문확인은 단말기 결제횟수를 기준으로 1인/1일/1회로 산정 (여러번 서비스를 

하였더라도 일괄결제시에는 1회만 인정됨에 유의) 
   - 서비스제공 1일~말일 결제를 기준으로 익월 10일 지급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시군구로부터 수시 전송되어진 대상자에 대해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서 자격심사(전출, 해지 등)후 해당 제공기관에 일괄 지급
◦행정사항(시․ 군․ 구) 

   -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자 확정/취소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바우처변경관리”을 통해 복지부가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수시 확정 내역 전송
⇒ 전송일이 속한 해당월부터 교통지원금 지급(소급지급 불가)

  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교통지원금 대상 지역으로 5월 10일에 전입하였으나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지급대상자 확정 내역을 6월 10일에 전송한 경우→ 6월 
1일부터 산정하여 지급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정/취소 내역 전송 후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 을 통해 전송 내역 확인

     ∙ 전출자(관내전출입포함) 또는 해지자의 경우 시스템 상 자동 취소 처리
   - 제공기관에서는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교통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 내역 확인
     ∙ 별도 청구절차 없으며 누락자 발생시 시군구에 등록 의뢰
     ∙ 단말기 결제횟수를 기준으로 방문횟수를 산정함에 유의하며 회당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1인을 1일내에 2번이상 결제한 경우도 1회 방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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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정해진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 27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9일, 36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12일에 해당함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3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6,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8,000원

본인부담금을 국고, 지방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본인부담액 징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
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은 연말정산시 일괄환급처리 원칙

【 유형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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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차상위 초과 월 248,400원 월 212,400원 월 36,000원
차상위 계층 월 248,400원 월 230,4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48,400원 월 248,400원 무료
월

36시간
(12일)

차상위 초과 월331,200원 월 283,200원 월 48,000원
차상위 계층 월331,200원 월 307,2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331,200원 월 322,920원 월 8,280원
※ 등급간 변경을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경감대 상자 선정 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 차상위계층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 기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다음 표에 

의한 금액 미만인자)
【 2011년도 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의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39,100 18,168 3,304 19,504
2인 1,088,196 31,008 17,029 31,020
3인 1,407,745 39,961 29,119 40,532
4인 1,727,296 49,255 44,156 49,814
5인 2,046,845 58,097 59,253 58,801
6인 2,366,394 66,835 72,242 67,595
7인 2,685,944 76,023 85,981 76,667
8인 3,005,494 84.793 99.460 85.817
9인 3,325,043 94.738 113.361 95.875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
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매월 은행 영업일 마지막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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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연장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 불가
       ※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 ․ 폰뱅킹
․ATM, CMS 방식 등을 이용한 이체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 계좌, 환급계좌와는 별개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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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
(개념) 신청자 계좌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

기일에 인출･입금해 주는 서비스
(장점) 등급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변동시 별도 신청없이 자동 변경, 이체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CMS 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본인부담금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CMS 이용 신청 및 해지
  - 신청인이 CMS 이용(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기관에 매월 15일 이전까지 제출
    ※ 신청인 : 보호대상자 본인, 가족 및 관계인(기관)
◦ CMS 신청(해지) 등록
  - 제공기관은 신청서 수령 즉시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이용하여 

등록
◦ 출금예정(해지) SMS 안내
  - 신청서에 작성한 휴대폰 번호로 출금예정 SMS 발송(매월 23일)
◦ 출금 이체
  - 매월 24일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액을 가상계좌로 이체
  - 잔액부족시 익월 5일에 추가 출금이체 진행 
    ※ 24일, 익월 5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토요일, 공휴일) 전 영업일에 출금 이체
◦ 출금 안내 
  - 매월 26일 출금 결과를 SMS 발송 (추가 출금시 익월 7일 출금결과 SMS 발송)
◦ CMS 업무처리 프로세스

CMS 신청(해지)및 등록 ▶ CMS 출금 정보 전송 ▶ 출금예정(해지) SMS 안내
이용자 / 제공기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국민은행

15일 마감 23일 23일
▼

바우처 생성 ◀ 출금 SMS 안내 ◀ 출금이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국민은행 국민은행

익월 1일 26일 24일
◦ 제공기관의 역할
  - 제공기관은 CMS (해지)신청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시도/시군구 또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자료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서비스 계약 해지 또는 지정취소 시 CMS 신청서 원본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신규 계약 제공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기 타
  - 등급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처리
  - 대상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CMS 자동 해지
  - CMS업무매뉴얼 :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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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주민센터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
보의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서식3-1-2) 제출
서비스 대상 결정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을 거쳐 
전담 금융기관(KB 국민은행)으로 관련 자료 전송(시군구 → 관리원 → 금
융기관)
전담 금융기관에서 지정 계좌가 명시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발송(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계좌와는 다
름)
카드배송은 국민은행에서 담당하며 전송 후 7∼10일 정도 소요
서비스 대상자는 은행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바우처 카드의 종류 
카드의 종류 :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카드종류는 서비스 대상자가 선택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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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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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
된 결제계좌가 필요

- 신용카드 → 모든 금융기관의 결제계좌 가능
- 체크카드 → KB 국민은행 계좌 필요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으며, 추가구매 결제가 불
가능

- 추후 전담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시 신용 또는 체크 기능 부가 가능 
【  카드 종류별 차이점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KB국민은행계좌 필요 없음
추가구매 가능 가능 불가능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카드 배송 

- 주요 도시는 인편배송, 나머지 지역은 우편(등기) 배송
- 본인 비거주 등으로 인편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우편(등기) 배송
구 분 인  편  배  송    가  능  지  역
서 울 전 지역

경기권
성남, 인천(옹진군 제외), 고양, 과천, 부천, 의정부, 광명, 안양,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구리,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이천, 김포, 남양주, 파주, 화성, 안성, 광주,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용인, 여주, 양평

강원권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 원주, 태백, 삼척
충청권 대전, 청주, 충주, 제천, 천안, 아산
호남권 광주, 순천, 여수, 목포, 익산, 전주, 군산, 광양, 김제, 정읍, 남원, 나주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울주군제외), 창원, 마산, 거제, 김해, 사천, 진주, 통영, 경산, 구미, 양산, 

진해, 밀양, 포항, 경주, 안동, 문경, 상주, 영주
제주권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일부 도서지역 제외)

사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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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전용카드는 사용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등록 후 사용 가능

      ∙ 전화：1588-1688 … ARS 안내멘트에 따라 처리
ARS 사용등록방법

 - 1588-1688 접속 후 6번(카드사용등록) 선택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카드
사용등록을 원하면 1번 선택 → CVC 코드(카드 뒷면 카드번호에 이은 3자리 
숫자)를 입력 → 카드비밀번호　입력 → 등록 완료

 - 카드 사용등록은 신용 또는 직불기능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전 절차이므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처리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여야 함. 

      ∙ 방문：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직접 방문 
카드 반송

- 카드발급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진 카드는 국민은행 각 지점을 거쳐 
본사로 이송되어진 후 재분류 작업을 거쳐 재 배송

       ※ 반송카드 재배송 문의 : 국민은행 바우처전용 콜센터 (☎1599-7900)

 카드 재발급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전담금융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 방문신청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카드전환(예 : 바우처전용카드 → 신용카드)이 불가하며, 기존과 동
일한 카드만 재발급 가능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대상자 및 보호자가 보관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카드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바우처가 담겨있으므로 바우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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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카드 만기시까지 카드 보관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자신의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음

 바우처의 생성
바우처 생성의 의미

-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 
있어야 함

- 바우처 생성은 시‧ 군‧ 구의 예탁금과 본인부담금이 바우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등급 변경이 결정․ 통지되면 해당 등급의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입금해야 
해당 등급에 맞는 바우처가 생성됨

      ※ 본인부담금이 “0”인 대상자의 경우 매월 1일 바우처 생성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하
나 캡방식에 따라 무제한 이월 통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 본인부담금 미납자 및 2개월간 연
속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 조치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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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방식: 매월 바우처 생성시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 생성
 ☞ CAP방식 적용 사례 : 매월 인정시간이 27시간인 경우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27시간 27시간 0시간 0시간 27시간 27시간

이용가능 바우처 27시간 51시간 51시간 41시간 53시간 40시간
실제 이용 3시간 0시간 10시간 15시간 40시간 10시간
잔여바우처 24시간 51시간 41시간 26시간 13시간 30시간
생성 여부(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미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 캡방식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 이용자 : 서비스 이용전후에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여 매월 이용 가능한 본인의 

바우처량을 관리해야 함
     ※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본인의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 가능
   - 제공기관(도우미) : 서비스 실시 전에 반드시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후 제공하여야 

하고 잔량 확인없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요구는 부당청구로 간주 

 지원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2년 1월 31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 단, 본인부담금을 매월 입금하여 생성된 바우처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11.1.31일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건강기준이 적합할 경우 ’12.1.31
일까지 자격 승계가능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제 1 장＿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132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 서비스 구매 및 결제

 서비스 결제 원칙
결제 수단

- 기본 원칙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 + 바우처 카드
- 예외적 인정수단 : ARS-결제(☏1588-1688)
결제 방법

 (1) 방문서비스
- 기본 원칙 :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 바우처 카드 및 결제단말기(전용, 동글이 등) 분실·고장, 신규 

제공인력의 도우미카드 또는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 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
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를 인정

          ※ 소급결제 시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CAP)으로 인한 익월 바우처 미생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ARS-결제 : 통신음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

기 또는 바우처카드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의사항 : ARS-결제 및 소급일괄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의 경우, 해당 
도우미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2) 주간보호서비스
- 실시간(서비스 시작/종료) 카드결제원칙을 준수하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단말기에서 결제
   → 제공시간이 7시간 이상∼9시간 이하인 경우
      : “3시간”으로 결제(9시간 초과는 본인부담)
   → 제공시간이 3시간 이상∼7시간 미만인 경우
      : “2시간”으로 결제
   → 제공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 “1시간”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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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콜센터, ARS)를 이용한 결제 
  -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KB 콜센터의 상담원 또는 ARS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 바우처 서비스 비용을  결제
○ 요 건 : 무선 통신 불능 지역, 단말기 일시 고장
○ 결제시기 : 서비스 제공 직후(반드시 이용자가 동석)
○ 영수증발급 및 보관 : 전화를 이용한 결제 후 반드시 승인번호를 기재한 영수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고 수혜자용은 발급하고 제공기관용은 반드시 보관 
   ※ 요건, 결제시기, 영수증보관 관련 사후점검 실시

♠ ARS 자동 결제 (상담원과 통화 불필요)
  ○ 연락처 : 1588-1688(KB국민은행 콜센터)
  ○ 운영시간 : 24시간
  ○ ARS 결제방법
 * 도우미 아이디(ID) 확인 방법

: 제공기관 운영자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에서 도우미관리>도우미조회시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도우미 입력 방법 ARS 자동 음성 멘트

『☏  1588-1688』  
누 름

⇨
안녕하십니까 KB바우처카드입니다.
도난분실신고는 0번, 개인회원은 1번, 가맹점은 2번, 기업회원은 3번, 회원이 
아니신 분은 4번, 국민 Gift카드 및 선불카드 잔액조회는 5번, 카드비밀번호 
사후등록 및 사용등록은 6번, 은행관련업무는 별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

『 2번 』 누 름 ⇨
세무신고용 매출실적확인은 0번, 가맹점 승인은 1번, 승인번호 확인은 2번, 
가맹점 승인취소는 3번, 가맹점 대금지급 및 매출실적 관련은 4번, 
가맹점 번호조회는 5번, 상담원연결은 9번을 눌러 주십시오. 이전 단계로 
가시려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
『 1번 』 누 름 ⇨ 가맹점 거래승인 서비스입니다.

가맹점번호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

『KB가맹점번호 + #』
누 름

⇨ 승인신청가맹점은 (가맹점명)  입니다.
가맹점명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 ︳

『 1번 』  누 름 ⇨
만일, 회원의 동의없이 임의로 승인을 받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KB가맹점 
약관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번호 16자리를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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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 드 번 호  
(16자 리 )』

누름

⇨ 카드 유효기간 4자리를 연도와 월 순으로 눌러 주십시오. 
카드표면에는 월과 연도 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 효 기 간  

4자 리 』

누 름

⇨
바우처 사업구분코드를 눌러 주십시오. 바우처 사업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습
니다. 노인 돌보미는 1번, 장애인활동 보조는 2번,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3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바우처는 4번입니다.

︳ ︳
『1~3』 누 름 ⇨ ○○서비스 도우미 ID 10자리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
『도우미 
ID』 누 름

⇨ 결제시간과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

『결제시간 + #』

누 름
⇨ 요청하신 결제시간은  ○○서비스 ○○시간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 ︳

 『 1번 』  누 름

정상⇗
요청하신 결제시간 ○○시간에 대한 승인번호는 ○○번이고 승인
금액은 ○○원입니다.

⇘비정상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음성이 나오거나, “응답코드(오류코드)○○○”라는 
음성이 나오면, 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것임 
→ 바우처 콜센터(·☏1599-7900)로 원인을 문의한 후, 다시 ARS 

결제 시도

♠ 유선 결제(상담원과 통화)
  ○ 연락처 : 1588-1688(KB국민은행 콜센터)
  ○ 운영시간 : 09:00~18:00
  ○ 결제방법

１５８８-１６８８　⇒ ２번누름 ⇒ 9번누름⇒ KB 가맹점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와　
# 누름　⇒ 상담원과　연결 후　상담원　요청에　따른　정보전달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 KB　상담원과　유선통화 시　“바우처카드　승인”건임을　사전안내　
♠ 상담원 안내 “승인번호” 기재 후 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영수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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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시간
방문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
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주간보호서비스의 일별 이용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본인 
부담)

- 당월에는 해당서비스만 이용가능(즉, 서비스의 혼용불가)하며,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추가 구매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추가구매는 전액 본인 부담
추가구매시 서비스 가격

- 바우처 단가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이를 공지

추가구매 결제방법 
- 바우처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바우처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구매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카드로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 ․ 신용기능 부가 또는 타 카드 이용
        ※  현금결제도 가능

 바우처 사업의 관리(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www.socialservice.or.kr)
 시군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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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 이용 내역, 바우처 미사
용자 조회 등 가능

- 월별 정산내역 제공 및 예산관리 지원
- 원거리 제공기관 지원금 대상 확정

 제공기관 담당자
- 바우처 카드의 사용등록 및 수불관리
- 결제휴대폰 등록 및 동글이 수불관리
- 노인돌보미 입 ‧ 퇴사 관리
- 노인돌보미별, 대상자별 바우처 사용 현황 조회
- 제공인력정보시스템 정보 입력

 바우처 카드의 부정 사용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

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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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부정사용자(또는 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사업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취소 등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관리원으로 통보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하고, 부당이득 환수금은 
관리원 별도계좌에 입금

        ※  당해연도 사업분 환수에 한해 관리원에 징수 의뢰 가능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
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 
및 신고상담전화 (02-6006-5002) 운영(사회서비스관리원)

-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관

리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
(지자체) → 포상금 지급(관리원)

- 관리원은 제공인력(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
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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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실시

1 개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② 방문상담 

③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④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⑤ 서비스 제공(실시)

⑥ 모니터링

⑦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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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
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지급된 바우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해당 시･군･구 관내･외 제공기관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함
  - 단, 방문서비스 등급 대상자는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

며, 주간보호서비스 등급 대상자는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3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

 기본방향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인지적, 사회․환경적 기능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
여 개인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분석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등을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우선순위 
설정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상담 시 유의사항
이용자를 전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용자의 상황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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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잔존능력과 환경적인 강점
을 충분히 고려
문제의 배경이나 영향 요인을 면밀히 평가하여 목표설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방향을 명확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이나 원하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
이용자별로 생활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상이함에 유의하여 우
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단기간에 이용자의 생활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명확화

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목표설정

기본방향
-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수립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① 본인 및 가족의 희망을 우선 고려
② 생활의 질 향상 도모
③ 기타 잔존기능 활용, 심신의 기능향상, 사회참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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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결정
대상자의 해결해야 할 과제의 명확화 및 우선순위 결정
현재 여건을 감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서비스 종류, 내용, 횟수 결정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 내용 결정
사회서비스 신청결과통보서의 서비스 종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비스 횟수, 서비스 일
정 결정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기본방향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
계획서 작성

-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작성

내 용
- 필요영역, 목표, 서비스 종류․내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본인

부담액, 면담자 등 명확히 기술 
 작성시 고려사항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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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본인부담액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서비
스일정표<서식3-8>를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서식3-7>를 작성

5 이용자의 동의 ․ 계약 체결  

 정 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

 계약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 활동지원(예:외부 활동에  따른 교통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약시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계약절차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계약서 작성<서식3-9>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서식3-7> 및 서비스 일정표 제공<서
식3-8>
계약 체결시, 서비스대상자･가족과 노인돌보미･제공기관 간에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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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서식3-1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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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제공  

 기본방향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
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시절차
서비스 제공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방문

- 서비스 제공 전에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
용료 결제

- 서비스 제공자는 도우미카드를 휴대용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
- 영수증에는 등급, 잔여바우처(시간), 사용바우처(시간) 표기
- 출력된 영수증에 이용자의 서명을 받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각각 보관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내역 기록부에 기록

- 제공기관 전담 담당자는 기록부를 참고하여 3일이내에 서비스 제공내역을 
바우처 포탈에 입력(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내역이 관리되는 경우 
생략함)

다음 방문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 이용자의 상태 및 주거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 선정
 - 제공자와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논의
 - 서비스 제공시 유의할 점 및 개인정보 비밀 엄수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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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 서비스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임

 (1) 방문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
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2)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생활 서비스, 기능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송영 서비스 등
방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
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지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불가(해당기간 동
안 서비스 중지)
서비스 대상 노인에게는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이 월1회 이상 정기적
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협조)

 서비스 변경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동일 서비스 종류)

- 이용자는 기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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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통지 :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 계약의 효력 정지 가능 사유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유 발생시 

서비스 횟수 변경(동일한 기관)
- 서비스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종류･횟수 변경 가능
서비스 제공자 변경 

-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제공자(제공인력) 변경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

-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가 변경될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의 편의 및 이득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을 
자주 교체해서는 안됨

 제공기관 및 노인돌보미의 의무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
립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
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이용자가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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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 야기 주의 등
서비스 제공 중에 보호대상자 응급상황 발생시 제공자는 응급의료기관
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특정 이용자(중증도가 높은 이용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나 서비
스 중단 할 수 없음
제공기관 운영자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및 성폭
행예방지침 등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 이용자에게 공지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등

7 서비스 모니터링

 목 적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실시주체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대상 :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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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모니터링(설문)

기본사항(제공기관 확인항목)

성명 (이용자) 연령 주소
제공기관명 조사자 작성일자

가. 공통사항
 1. 현재 이용하시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최초 1회 설문*)
   ① 방송 및 인쇄물 등을 통해                 ② 주변 친척이나 이웃의 소개로
   ③ 시·군·구 안내를 통해                  ④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등을 통해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통해           ⑥ 기타 (                      )
 2. 현재 이용하고 계신 제공기관을 어떻게 알고 선택하셨습니까?(최초 1회 설문*)
   ① 방송 및 인쇄물 등을 통해                 ② 주변 친척이나 이웃의 소개로
   ③ 기존의 제공기관 이용자의 소개로          ④ 시·군·구 안내를 통해
   ⑤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안내 및 홍보를 통해 ⑥ 기타 (             )
 3. 주로 어떤 목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까? (1개만 선택)
   ①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②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모니터링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은 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된 해당 실시 기간에 따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 시스템 입력 및 활용 방법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매뉴얼 참조

 모니터링 내용
 공통사항(서비스 또는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경로)
 만족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서비스 제공 일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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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상생활지원(말벗, 외출동행 등)
   ④ 기타  (                      )
나. 만족도
 1. 돌보미의 친절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돌보미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다. 서비스 적정성
 1. 돌보미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① 항상 잘 지킨다                 ② 대체로 잘 지킨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지키지 않는다        ⑤ 항상 잘 지키지 않는다
 2. 노인돌봄서비스가 어르신의 삶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①~③번 답변을 선택한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줌
      ② 내가 해야 할 가사 부담이 줄어듬
      ③ 외부 활동(병원 통원, 장보기 등)시 도움을 받아 편해짐
      ④ 정기적인 돌보미의 방문으로 말벗이 생겨 정서적으로 안정됨
      ⑤ 기타  (                      )
라. 기타 사항
 1.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본인부담금은 누가 부담하십니까?
   ① 이용자 본인(어르신) 또는 배우자         ② 이용자 자녀 또는 손자녀
   ③ 친척                                 ④ 기타  (                      )
 2. 귀하는 가족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사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면접 후 기록(이용자 설문 없이 제공기관에서 자체입력)
 1. 이용자 소득등급(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차상위계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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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센터)                  ② 지역자활센터
   ③ 노인복지관                ④ 사회복지관             ⑤ 기타(               )

8 서비스의 중지  
 중지 사유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
자 자격을 상실함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 이용자가 노인돌보미 성추행 또는 성희롱시(1차:주의, 2차:경고, 3차:자격

정지)
       ※ 각각의 처분은 시‧군‧구청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분 절자는 바우처 부정사용 등에 관한 관리 

지침을 참고

 중지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이용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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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절차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전자결재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중지처리
중지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중지시기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가 원칙

-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지 조치

【 중지사유별 노인돌봄종합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
중지사유 결제 유효기간

본인포기 즉시 정지
사망 즉시 정지
말소 유효기간까지
전출 유효기간까지
2개월 연속 미사용 종료월+1개월
2개월 연속 본인부담금 미납 종료월+1개월
사업종료 즉시 정지
자격종료 종료월+1개월
판정결과변경 신고월+1개월
자격정지 즉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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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고 의무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조치를 하여야 함

 신고대상
이용자의 자격변동사항 및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의료기관 장기간 입원, 시설입소, 소득변화, 장기요양보험등급 변화, 타법
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신고의무자
서비스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노인돌보미, 제공기관 종사자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
우 기 제공된 서비스 비용은 전액 환수

- 환수한 금액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별도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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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서비스제공기관

1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지정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대상기관

시 ․ 군 ․ 구별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
     ※ 시 ․ 군 ․ 구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의 제공기관을 지정

-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 기
타 비영리법인․ 단체 중 2개 이상을 지정

-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이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의 주간보
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2개 이상을 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원외 10% 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입소 허용

관내에서 지정할 제공기관이 없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을 운영하거나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 가능

 지정유형
‘10년 지정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평가 후 재(再)지정 여부 결정

  - 기관의 사업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신규기관
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음

  -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공고를 통해 신규지정 절차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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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재지정 할 수 있음
추가 신규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공모 및 심사절차 수행 후 지정

 제공기관 지정절차

(1) 신청 ․ 접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
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 교육 실시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조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10년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정신청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선정관련 증빙서류 등

(2) 공모 및 심사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지정기관은 심사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 사례에 준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
    ∙ 단,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시도 또는 시군구공

무원 등으로 5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심사기준

  - 시․군․구에서는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 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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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심사 기준(예시)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서비스 제공 능력(20)

1. 서비스 제공 경험 10 ∙ 서비스 제공 경력(횟수)
∙ 관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범위

2. 서비스 제공 전문성 10 ∙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 확보 여부

서비스제공인력관련(30)

1. 서비스 인력 확보 
및 교육 20

∙ 기존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인원
∙ 신규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채용일정 포함)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실시계획

2. 서비스 인력 근로조건 10 ∙ 서비스 인력 임금 등 근로조건
(임금, 4대 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관리 관련(30)

1. 서비스 제공내용의
적정성 10 ∙ 서비스제공 항목별 세부내역 등

2. 서비스 질 관리 10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민원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등

3. 서비스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10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 서비스 관리 ･지원 인력 확보 정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정도
∙ 서비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기타(20점) *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20 ∙ 지자체별로 필요한 평가기준 추가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등)
합   계 100

 지정서 발급
해당 시․ 군․ 구에서 지정기관에“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지정서 발급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 2012.1.31

     ※ 유효기간 중에도 수요증가 및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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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소 및 반납
지정취소 대상

-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공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할 경우
-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반납

- 지정 제공기관에서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시 ․ 군 ․
구에 미리 통지 

지정취소 또는 반납 시 조치사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공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관리원 등에 대해 즉각 통보

2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제공기관 운영 기준

제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 제공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 제공기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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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
 사업비 관리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노인돌보미 임금으로 사
용

-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관리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은 당해시설의 임금기준을 
따름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퇴
직금,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관 내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하
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노인돌봄서비
스관리자가 바우처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함
서비스 제공기관 내 자활사업 참여자 등 인건비 지원사업과 바우처 사업
간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제공기관에서 타 업무로 상시근무자(일 8시간 이상 근무)가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허

 서비스대상자와의 계약 및 교육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

- 계약 체결시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
으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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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시 서비스 대상자･가족과 노인돌보미간에 상호 권리와 의무에 대
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서식3-10>

 노인돌보미와의 계약 및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돌보미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근로기
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제공기관은 모집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노
인돌보미로 등록하도록 하고 노인돌보미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4대 보험 가입 등
제공기관은 소속 노인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
배상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노인돌보미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
상해보험은 4대 보험으로 갈음하되, 4대 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및 일자리 관련 홍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파견 현황 보고
서비스 제공인력 도우미 인건비 지급
서비스 제공내역을 월별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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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인력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 ․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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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주체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제공기관 정보변경(신규지정·지정취소 포함) 시 
- 지정주체(시군구)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로 통보
  ① 관련 공문 및 제공기관지정서(사본) : 공문은 전자문서로 송부
  ② 제공기관정보 (서식 2-17)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변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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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서비스 제공인력

1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모집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 시․ 군․ 구청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 벽지 지역(보
건복지부 고시)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 제공기관에 등록된 노인돌보미로 
서비스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추천으로 이웃 주민을 노
인돌보미로 인정할 수 있음(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은 불인정)

- 이 경우 시 ․ 군 ․ 구청장은 해당지역 내 제공기관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노인
돌보미로 등록 ․ 활동하도록 조치

       ※ 이웃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증 구비 면제 가능하나 제공기관 자체교육 시행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 자매, 
동거자인 경우 자신의 가족인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환수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
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무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장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무자)
       ※ 단, 노인돌보미가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로 제공기관 직원이 긴급 투입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 경우 제공기관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는 전액 제공기관 수익으로 
하되, 근무시간 외(야간 ․주말 ․휴일 등)에는 해당 직원에게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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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
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중복참여 조사(분기별) 결과, 전일제 일
자리(주30시간 이상) 사업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면서 타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주 30시간 이상 미만 참여 사업에 
대한 참여 중지 및 환수 조치 실시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
스 공급기관 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
치

     ※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권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신청 시 제출한 서비스 인력 채
용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과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계획과 달리 서비스 인력
이 미확보된 경우에는 공급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필요시 지정취소 
등 조치 

 노인돌보미 채용계약
요양보호사자격증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노인돌보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및 서비스제공기관 보관[서식
3-12]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현황관리를 위해 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에 일자리 참여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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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개 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집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 교육시간 : 상하반기 각 2시간씩 연 4시간 실시
- 교육내용 : 바우처 결제 단말기 사용법 및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3 제공인력 정보 등록  
제공인력의 급여, 자격증, 주요활동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인력관리시
스템을 통하여 입력 조치(매월 10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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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산집행 및 정산

1 개 요  
바우처 발행과 환금,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공급기관에 대한 서비
스 비용 지불 등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 ․
군 ․ 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
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
적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매월 선납)
공급기관 ∙ 카드 가맹점 계약,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 자금(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보건복지부 ∙ 전체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 전담금융기관 선정․운영, 관리원에 업무위탁․관리감독

전담금융기관
(국민은행)

∙ 이해관계자의 금융업무 편익을 위한 계좌 관리
∙ 이해관계자간 입․출금 등 금융업무 대행
∙ 바우처 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 제공기관 비용청구 접수․지급, 관리원과 정산

관리원 ∙ 바우처 정보, 예탁금, 자금집행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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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위탁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의 위탁업무

업무위탁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6항 
위탁업무 수행 기관：보건복지부 지정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예탁 및 비용 지급

- 관리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 시 ․ 군 ․ 구로부터 바우처 비
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
․ 군 ․ 구의 비용을 지급

 비용의 예탁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원에 미리 예
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
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군·구청장은 지정도니 날짜(매분기 시작 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원의 지정계좌에 납부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
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원에 
통보

      ※ 지정계좌는 별도 통보(‘07년도 기 통보된 계좌와 동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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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원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
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 업무처리 흐름도 】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

관리원 제공기관전담금융
기관

바우처 업무위탁예탁금결정액 통보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비용지급현황 보고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

서비스 비용 청구(바우처+본인부담)

서비스 비용 지급바우처 비용 정산(예탁금 범위 내)

예탁금 납부 및 내역 통보 바우처 정산내역 통보

3 비용의 지불 및 정산  
 비용 청구

청구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 원칙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통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연계된 전담 금융기관에 서비스 비용 청구

- 다만, 서비스 특성상 예외적으로 전자바우처 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함(예외생성 및 지급관리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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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의 청구액 
- 전출,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중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 원칙
 비용의 지급

바우처 전담 금융기관은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입금내역은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http://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

능
 비용의 정산

전담금융기관은 집행내역을 관리원에 통보
제공기관별로, 서비스이용자별로 비용에 대하여 월별 정산

 기타사항
이자수입의 처리：연 1회(결산 시)

- 예탁금 결정액 총액에 대한 시 ․ 군 ․ 구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
금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

- 관리원은 이자수입이 각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

회계처리
- 관리원은 매월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통보

     ∙ 시 ․ 도 : 매월 시 ․ 도별 및 시 ․ 군 ․ 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 ․ 군 ․ 구 : 매월 시 ․ 군 ․ 구별 정산내역을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

- 관리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 ․ 도 및 시․군․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통보

     ∙ 시 ․ 도 : 시 ․ 도별 및 시 ․ 군 ․ 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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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구 : 시 ․군 ․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바우처통합정보시스
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게재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 관리원은 시․ 군 ․ 구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

군 ․ 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 관리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관리원 수입으로 처리
 비용의 반환청구권 등

과대 또는 허위 청구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장은 부당이
득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장)은 서비스 제공 일수 등을 감안
하여 제공기관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확정, 제공
기관에 통보

- 제공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과다 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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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호]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명

 ※ 배우자와의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
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2) 부양의무자 : ①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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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 초 생 활  보 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 차상위)    ⑥기타 (            )
□ 영 유 아 보 육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 유아학비
□  아  동 ․ 청 소 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 한 부 모 가 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 장 애 인 복 지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의료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이    용    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 면제 (고객번호 :              )    □전기요금 할인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 (통신사 : □ KT □ SKT □ LGT)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  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7.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노인ㆍ장애인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 :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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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안내 및 유의사항
1. 사업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변․, ,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8.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3

p

<작성방법>
신청서는 신청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을 통하여 파악된 인적정보 및 소득, 
재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산 출력됨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
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신청구분 :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을 ‘신규, 변경, 연장’으로 구분하여 

체크

① 변경신청 : 수급자 또는 보장가구원의 인적사항, 가구구성, 소득재산변동사항,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현금급여 신청사항 등의 변경신청의 경우

② 연장신청 : 아동․청소년 보장의 청소년특별지원의 연장신청의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서비스기간 종류 후 재신청은 신규신청에 해당

 가족사항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구원을 모두 기재하되(비보장가구원 포함), 

주민등록상 없어도 보장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도 기재
        ※ 사업별 보장가구 범위 및 확정 절차는 지침 제3편 Ⅱ. 보장가구의 결정 참고

① 동거여부 : 가구원별 동거여부를 표시하고 미동거 시 사유를 기재
② 학 력 : 미취학, 무학, 고졸, 대졸 등 학력기재(중퇴포함),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학년․반을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③ 건강상태 : 건강, 장애, 질병, 장애+질병으로 구분 기재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재하고 질병이 있는 경구 병명을 기재
④ 취업상태 : 사무원,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구체적인 직업 기재 
⑤ 배우자 관계 :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체크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해 가구단위로 기재
  - (기초생활보장 신청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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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시) 아동의 1촌의 직계혈족
① 수급(권)자와의 관계
  - 보장가구 가구구성원과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세대주를 중심으로 기재(딸,아들)
  - ʻ미혼자녀'를 보장가구원으로 보아 가족사항에 기재할지 또는 부양의무자로 보아 부양

의무자란에 기재할 지 주의하여 작성  
②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기재(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대학생포함)인 자녀)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관계가 없으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③ 월평균 지원금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금액 기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체크

①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자활급여 신청 시, 별도 체크란에 표시
② 영유아복지 :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구분하여 체크하며, 보육료 신청 시 사회복지

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③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시,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중 체크
④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배우자동시신청 여부를 별도 체크
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신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⑥ 기타 : 
  - '생계지원, 의료․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후원서비스, 시설이용․입소'의 

경우 신청자가 상기의 보장 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내 제공기관 등의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추가지원 요청이 아닌 단순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도 신청서가 존재하는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예)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대상자가 
시설이용․입소 신청할 경우(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만 작성)

  - '타법의료급여'의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1항제2호부터 
제9호 중 해당하는 법령명을 기재

  - '정부양곡'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신청하는 kg양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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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대행)
  - 감면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에 체크

        ※ 해당 신청은 대행서비스로써 TV 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신청의 경우 신청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며, 전화요금 할인 신청은 KT 전화에 한하며 해당신청정보를 KT에 제공

 신청일 및 신청인 서명 
  - 필수구비서류 최종 제출일을 신청일로 기재하여 서명

급여계좌번호
  - 대상자별로 가능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기재
  - 반드시 실명계좌 등록해야만 급여지급 가능

통지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 중 하나만 택일하게 하며, 선택하지 않

을 시는 서면통지를 원칙
유의사항 및 고지

  -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읽어보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소리내어 읽어준 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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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1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

청

서

비

스

□보육료지원
(I-사랑카드)

지원대상자
출생
순위

신청구분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두자녀이상보육료
□ 장애아무상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두자녀이상보육료
□ 장애아무상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두자녀이상보육료
□ 장애아무상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27시간 □ 월36시간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 가사지원 □ 간호간병 □ 활동보조
구 분 서비스시간(일) □ 월27시간(9일) □ 월36시간(12일) 서비스구분 □ 방문 □ 주간보호

신청요건
(1개 선택)

□ 소년소녀가정(최상위 이하)
□ 조손가정(차상위 이하) □ 장애인(차상위 이하 장애등급 1~3등급)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지원대상자 특례신청여부
□ 장애인활동보조특례(독거)
(□ 실제 독거 □ 주민등록상 독거)

장애수당수급
여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미수급

장애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장루․요루
□ 간질 □ 지적 □ 발달 □ 정신

□장애아동재활
치료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시모두
체크)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ž놀이ž심리운동치료 □ 기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 자동차
배기량 (□ 2,500cc 이상, □ 2,500cc 미만)
평가액 (□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출산 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신생아/ 산모
□ 단태아 □ 쌍생아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 다자녀가구

건강관리
필요자
(해당자만)

□ 장애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여성장애인 산모
□ 결혼이민자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서비스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지역사회서비
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 지역선택형(□ 아동인지향상서비스, □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지역개발형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3 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3제1항에따라사회
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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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2호]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 신청인

성명
한글 대상자와의관계

영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신청카드

□ 보육료지원(아이사랑카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카드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바우처 전용카드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직장정보

구분
□ 신청인(본인) □ 보호자(배우자)
※ 보호자(배우자) 선택 및 직장 기재시 보호자(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재 필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청구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문 자 알 림ⓔ
서 비 스(SMS)

※아이사랑카드(유료)
① 신청 ② 미신청

카드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이메일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현금카드기능
(※아이사랑카드는

제외)

① 신청 ② 미신청

(※KB국민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바우처
사용내역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결제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대금결제일

환급계좌
(※아이사랑
카드는 제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아이사랑카드의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아이사랑카드의 신청자중 신한카드 소지자는 기 발급카드의 결제정보(계좌, 결제일, 대금청구 주소지 등)로 발급됨
6) 아이사랑카드의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만 가능함
※ 대금결제일은 바우처카드(1～22일, 체크카드 신규시 5일만 선택), 아이사랑카드(해당없음)로 기입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체크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③ 아이사랑카드를 제외한 서비스의 경우 KB 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 문자알림ⓔ서비스(SMS)이용약관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한카드(주) □ KB국민은행카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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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 아이사랑카드 : 신한카드(주)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신한비씨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23
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
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서 활용하거나 귀사의 금융상품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ㆍ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빅플러스GS칼텍스카드(GS칼텍스,AIG생명보험), 레이디카드(LIG생명보험, 인터파크, 신한생명) 등 관련 제휴기관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대출)를 정산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운향,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 바우처서비스 : KB국민은행 귀중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
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 조회대상정보: 신용거래정보(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가계)당좌예금 등), 신용등급, 채무불이행정보, 타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조회목적: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설정여부, 본 계약(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신용거래정보 포함)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등
□ 조회동의 효력기간: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단, 신청한 계약이 당행 또는 본인 의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

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하며, 본 계약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 시까지 유효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ㅇ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ㅇ 신용조회회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 이용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금융기관(은행,카드사,캐피탈 등) 등
- 이용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본계약 및 본계약 이전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본인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 포함)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카드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카드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등
-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유효기간: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당행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등) 및 체납정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공공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1항에 의하여 동의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
보업자에게 제공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이며,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귀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이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9

p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영업목적 이용>
□ 이용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등), 카드 및 은행거래정보(카드번호,거래일시,사용금액,카드론가능금액등),
가입신청서정보(소득,재산,직장주소 등)

□ 이용목적
- 당행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당행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 연구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 33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본인
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휴기관 및 수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휴기관 제공 및 이용
□ 제휴카드별 제휴기관: 보건복지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용카드 공통서비스 제공기관: ㈜한덕개발(서울랜드), ㈜맥스무비, ㈜CJ푸드빌,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주시동물원
□ 이용목적
- 제휴서비스 및 신용카드 공통서비스 제공,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등 제휴업무목적
- 보험관련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휴보험사(KB생명) 및 대리점 등에 보험모집(TM), 보험서비스 제공 및 보험상품 판매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 귀행 또는 제휴기관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제휴기관의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제휴기관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 등

□ 제공대상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2.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수탁업체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당행으로부터 아래 기재한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 제공목적: 상품 및 서비스의 텔레마케팅, 고객만족도조사, 명세서 및 기타우편물 발송업무, 카드배송업무, 회원유치, 전화상담
업무, 카드이용권유업무, 이메일 업무, 가맹점 모집•실사업무, 매출전표 처리업무, SMS 서비스, 신청서 보관업무, 채권추심업무,
채권양도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등

□ 대상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카드거래정보 등

3.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및 이용
□ 대상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출입국정보
□ 제공•활용 목적: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귀행이 여신금융협회 등에 본인의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여신금융 협회를 경유하여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해외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으
로 이용

4. 가맹점 및 수사기관에 제공
□ 대상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카드거래정보 등
□ 제공목적
- 가맹점과 거래사실 확인(승인, 매출전표 접수, 가맹점 대금정산업무 등)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카드거래정
보 제공, 보험료 및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성 거래 등에 결제의 연속성을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등)를 해당 가맹
점에 제공
- 도난분실, 위변조, 제3자 부정사용 등과 관련 사고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와 당행이 고소, 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제공

- 가맹점과 본인의 신용카드 등 거래로 인한 분쟁발생시 해당 가맹점에 제공
< 상기 ‘1항’,‘2항’, ‘3항’, ‘4항’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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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계약변경에 따라 제휴보험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하신 카드의 상품별 제휴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는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 외부업체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
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듣고 수령하였
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제휴카드 관련 각종 서비스(제휴카드 발급 포함)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귀중
본인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
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바우처(보육바우처포함)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인） 신분증종류
대한민국인지세
１，０００원

중부세무서장 후납승인
제２００２－１호

읍·면·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추
추 가 동 의 서 (바우처카드 발급용)

KB국민은행 귀중

본인은 귀 은행으로부터　바우처카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회원가입신청서(이하 ’회원신청서’)에 의거 바우처카드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하며 이에 추가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귀 행이 정하는 결제능력심사기준 및 개인회원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귀 행이 임의로 지정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불기능을　중지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본인이 기재한 자동이체　계좌번호에도 불구하고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기존 KB카드 결제계좌나

신청서상 기재계좌 또는 결제계좌 미등록으로 임의 지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4.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별로 지정된 가상계좌에 수납기간내　1회납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입대상금액에

미달 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귀 행이 이의 수납을 거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5. 이용취소는　카드사용당일에　한하며　당행에서　해당　매출전표를　매입하기　이전인　경우만　허용됨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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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2호]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결  정 ] 통지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신청인/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주  소                 전자우편

신 청 내 용 신 청 구 분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조
사
심
의
결
과

 □ 신청결과

□
적
합

보  장  구  분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보호대상자 생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 장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기초생활 보장
□ 영 유 아 보 육
□ 한 부 모 가 족
□ 장 애 인 복 지
□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기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 특별지원청소년

보 호 자 이  름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연 락 처
지원내용

 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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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심
의
결
과

□
적
합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인
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
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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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부적합

보  장  구  분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부 적 합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중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기타(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ㆍ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영유아보육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에 신청  5)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6) 노인돌보미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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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호] (앞 쪽)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

우미서비스)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월 15~27일까지 입금하시면 익월 1

일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친 경우 익월 1~10일까지 추
가 입금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
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수 없습니다.
6. 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후 포상금 지급)
 가. 신고하는 곳 
   : www.vclean.or.kr(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 (전화상담 : 02-6006-5002)
 나. 신고대상
   o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o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보다 초과하여 청구하는 행위
   o 이용자와 제공자간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o 이용자에게 발급된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o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이용 : 기능회복 서비스(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여가 

등),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서비스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바 우  처  총        시간의 서비스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월        원을 바우처카드에 기재된 계좌에 서비스 이용 전월 27일까지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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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서비스구분*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 서비스구분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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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환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비스
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환급사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서 바우처 환급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환  급
조  건

1.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사망시
2.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연속하여 2개월이상 이용실적이 없을시
3. 서비스 이용기간 중 연속하여 2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4. 서비스 이용을 본인이 포기할 시
5. 사업종료로 더 이상의 본인부담금 납부가 필요치 않을시
   (※ 당연 환급대상으로 환급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으나, 
      기존계좌 변경으로 환급계좌가 다를 시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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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5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오류 안내문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서비스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오류계좌  국민은행 123-456-789***(예금주 : 홍길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간만료에 따라 기 신청하신 지정계좌로 환급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주소지 읍면동담당자와 상의하여 계좌확인 후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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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6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 리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이 의 신 청 구 분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

지 를  받 은  연 월 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또 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5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도지사 귀하

안 내

1.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지 60일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노령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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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7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결정자가 월 이용액 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서입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관리번호 대상구분 노인 / 장애인 /

산모신생아
월 이용액

(본인부담금)
       원/월
(         원) 발급일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사회복지서비스필요내용
유의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서비스종류 횟  수

(월 4주 기준)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 × 횟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적용)

합  계
※ 상담문의 : ○○○기관    담당자○○○(☎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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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8호]
서비스 일정표(12월)(예시)

관리번호 성 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작성일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활동보조
(9:00-12:00)

4 5 6 7 8 9 10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11 12 13 14 15 16 17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18 19 20 21 22 23 24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25 26 27 28 29 30 31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자명 전 화 담 당 급여내용 주기 제공일
OO가정봉사원

파견센터 000-0000 김민후 배설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매주 월, 금  2, 5, 9, 12, 16, 19, 23, 26, 30

목욕도움 매주 수요일  7, 14, 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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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9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 서비스 대상자(갑)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갑"과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설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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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제1조 (서비스 제공)
  ① “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을 배치한다.
  ③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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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①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4조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 (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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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 ․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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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0호]

노인돌봄서비스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이용자와 노인돌보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입니다.

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노인돌보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노인돌보미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자는 노인돌보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하고, 이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있을 시 
서비스 중지 및 관련법률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 자격, 
서비스 관리능력의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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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노인돌보미의 권리와 의무

1. 노인돌보미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
하여야 합니다.

 ○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돌보미는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보미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노인돌보미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노인돌보미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작성 일자 :  20  년    월    일

○ 서비스 이용자
성  명 :          (서 명)

○ 노인돌보미
성  명 :          (서 명)

○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성  명 :          (서 명)

○ 제공기관
기관명 :               
성  명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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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1-1호]
 (앞 쪽)

 방문서비스 제공 기록지(20   년   월)
 대상자 :              생년월일 :                  제공자 :             

제공 일자 / / / / / / / / /
1. 활동보조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기타(            )
2. 일상가사지원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기타(            )
서비스
제  공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이용자(확인)

          

일 자 대상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분단위으로 표기하며, 서비스제공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표기합니다.

   * 대상자의 특이 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 정상적인 실시간 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생략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을 파악․확인할 수 있고, 수혜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생략하나 일괄결제 등 비정상적인 결제의 경우 작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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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체수발  가사 지원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옥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지켜보기,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개인활동 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옷 내려 주고 
올리기, 용변후 처리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배설도움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켜 
보기, 기저귀교환,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방안에서)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기타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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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1-2호]
 (앞 쪽)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록지(20   년   월)
 대상자 :              생년월일 :                  제공자 :             

제공 일자 / / / / / / / / /
1. 신체활동지원
세면·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목욕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이동도

움
화장실이용 도움
기타(            )
2. 기능회복지원
신체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기타(            )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그 밖의 처치
4. 여가생활지원
취미, 오락, 운동 등
외출시 동행
서비스
제  공

시
작

종
료

총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이용자(확인)

     

일 자 대상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분단위으로 표기하며, 서비스제공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표기합니다.

   * 대상자의 특이 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 정상적인 실시간 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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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을 파악․확인할 수 있고, 수혜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생략하나 일괄결제 등 비정상적인 결제의 경우 작성 유지

 (뒤 쪽)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구강
관리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구강청결, 지켜보기, 틀니손질,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수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옥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머리 감기기 및 
말리기, 지켜보기,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여가생활지원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 준비 및 정리

외출 시 동행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체위변경·
이동도움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 옮겨타기, 
시설 내 보행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취미, 오락, 
운동 등

레크리에이션, 노래 교실 등 
여가 생활 지원

화장실
이용도움

화장실이동보조, 옷 내려 주고 
올리기, 용변후 처리 지원

 기능회복지원

신체기능
훈련

관절구축예방, 근력증강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 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

련, 타이핑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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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2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속 제공기관 명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귀중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7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보유․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에 필요한 일자리 참여 정보가

노동부 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일자리

사업 참여 정보(자격․면허 정보, 지원금 정보 등) 등

- 활용 목적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 등

- 제공 방법 : 일별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일모아 시스템에 전송

본인은 이상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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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3호]

공고 제○○-○○호

2011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안(예시)

  2011년도 정부지원 ʻ노인돌봄조합서비스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1. 목 적
 ○ 2011년도 정부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 개
 □ 제공기관 자격 
  ○ 시·군·구별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

센터,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중 2개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 자격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하여 '11년 2월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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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제공
    -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간에 차질 없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당 서비스 제공시간 월 27시간 또는 36시간
       ※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별 계약에 의해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를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실태, 개별계약 내용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 모니터링 및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기관 내 바우처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보수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노무관리 
  ○ 노인 돌봄과 관련된 손해․배상보험 등 가입
  ○ 바우처 전용 단말기를 통한 비용청구

3. 선정기준
 ○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시군구별로 예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정함
 ○ 계약기간 : 지정일 ~ 2011년 1월 31일(평가 후 재계약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계약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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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계획서 0부
    ∙ 사업단 운영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실시 계획
    ∙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제출기간 : ‘11년 월 일~ 일
 ○ 제출처 : ○○
 ○ 선정 및 통지 :  년 월  일
 ○ 문의전화 : 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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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4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서비스 구분 □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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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5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실적 등을 간략

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계획
  * 서비스 관리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조건
  * 추가구매 시 서비스 가격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자체 교육, 홍보 및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 등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7

p

[서식 3-16호]
 (앞 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서비스구분 : □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사업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 표 자 :               

  위 기관을 정부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 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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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 지정조건
  ○

  ○

  ○

□ 지정기간 등 변동사항
년도 기관장 유효기간 확인

2011년도 홍길동 2011년 1월 ~ 2012년 1월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9

p

[서식 3-17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보고

(○ ○ 시·도)

시군구 제공기관명 서비스구분* 유형**
법인성격***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성명

기관 연락처
실무자 성명

실무자휴대폰
KB가맹점 번호****

기관주소
대표자휴대폰

기관대표전화

기관연락번호

기관팩스번호

기관 이메일

   * 서비스구분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유형 : 재지정, 신규, 취소
 *** 법인성격 : 비영리기관, 민간영리기관 등
**** 지정된 제공기관은 국민은행에서 가맹점 가입 후 가맹점 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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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 ․ 벽지 지역 ···························································  205
2. 서비스제공기관 안내사항 ········································································  217
3. 전자바우처 사업 관련 예외생성 및 지급 관리 지침 ·····························  229
4. 제공인력관리시스템 매뉴얼 ····································································  243
5.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매뉴얼 ······························································  265
  ※ 바우처 부정사용 등에 관한 관리지침은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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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대항,정거부락)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삼산면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

 도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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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눌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적금도
묘도동 묘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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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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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증도면 본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팔금면 본도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마산시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구산면 실리도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진해시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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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황덕도
사등면 고계도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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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보삼

언양읍 (대곡리)한실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3리)갈현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내면 율전2리, 율전3리, 방내2리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걸1리, 품걸2리, 신이리

북산면 내평리, 부귀리, 물로1리, 물로2리, 조교1리
조교2리,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청평2리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웃상터
둔내면 (조항2리)동막골

(삽교2리)맷돌거리
갑천면 병지방1리, 병지방2리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안무건, 겉무건
원덕읍 (사곡리)사곡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용연리, 어리
노곡면 둔달리, 주지리, 개산리, 우발리,

(하마읍리)미리터
미로면 (활기리)절골, (삼거리)구룡
가곡면 (오목리)가늠골, 굉나무골 (탕곡리)월전촌, 드릉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동활리)춤밭, 치바위
(오저2리)광대골

 벽지지역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제 1 장＿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220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사무골, 버들골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조제
평창군 봉평면 (유포2리)벌막, 축덕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대관령면 (용산2리)윗곧은골, 윗노삼동

(유천3리)원복동, 선바위
정선군 신동읍 (방제3리)아랫방제 (덕천리)연포 (운치3리)설논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후곡
남  면 (광덕1리)수령, 광방 (광덕2리)서마루
북평면 (숙암리)단임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도전2리)내도전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동촌2리

간동면 방천1리, 방천2리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2리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남  면 수산리, 신월리
기린면 진동2리, (방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상남면 미산1리

고성군 간성읍 탑동1리, 탑동2리, 어천3리, 흘2리
현내면 배봉리, 마달리, 명호리, 사천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가잔동, 법수치리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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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장선이
복수면 (목소리)소량, 두만, 가왕
부리면 (방우리)농원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금기리)사랑골, (청운리)거둔이, 박실
(월면리)월면, (지천리)지천, (용운리)외안날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호곡마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심원

경북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도등계, (침곡리)내침곡, (석계리)달리베이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문암

풍천면 (어담2리)개간지
길안면 (백자리)황학산, 전의실, (금곡리)적산, 상갈현

(대사리)오마이, (대곡리)검다이
임동면 (고천리)덕강, (사월리)도미골, 보마골

(대곡리)목이재, 장갈령, 돌메기, (마동리)가느레
(박곡리)지례

예안면 (정산리)상알지, (도목리)구미, (천전리)천전
(신남리)높은대, 갈메기, (구룡리)원심이, 한바우

도산면 (원천리)싹시골, (단천리)목시골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부석면 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은척면 장암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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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화남면 동관2리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동로면 명전1리
농암면 내서3리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내원

부남면 (화장리)무덤실, 한티 (구천리)등골
안덕면 (노래2리)뿔밭굼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영양군 영양읍 (무창3리)무내미, 무학리, 기산리
석보면 (홍계리)포산리
수비면 (수하3리)오무마을, (신암리)새신, (본신리)본동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지품면 옥류리
축산면 조항리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고선1리, 남회룡리,
(두음리)듬골, (분천1리)풍예, (분천2리)원곡

재산면 (갈산4리)우련정, (상리2리)옥동
석포면 승부리, (석포1리)반야
춘양면 우구치리, (서벽2리)굽은골

울진군 서  면 왕피1리, 왕피2리, (전곡리)원곡, 전내
근남면 (구산3리)원심, 오르마
원남면 (길곡리)내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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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단장면 (감물리)땅곡마을, (고례리)바다리마을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청도면 (조천리)무시덤마을

의령군 부림면 (구월리)월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오부면 (일물리)일물
금서면 (오봉리)오봉

황해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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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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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우처 가맹점 가입절차
▮ 바우처카드 가맹점 가입(국민은행)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대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함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보조, CSI사업 수행으로 이미 바우처 가맹점을 가입한 기관은 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음

바우처 가맹점 가입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①

가맹점 
가입 신청

- (제공기관 → KB국민은행) 접수처 : 국민은행 영업점
 ▸국민은행 부재지역은 연락 시 담당직원이 방문처리
 ▸해당지역 담당 카드마케팅팀에 전화로 연락하여 처리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신청일 현재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업체 -

가입관련 
유의사항

- 가맹점 신청 전에 복지부 및 시 ․ 군 ․ 구의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을 받아야하며, 지정이 확정되면 즉시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하여 가맹점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② 가맹점 등록 - (KB 국민행) 접수자료를 심사후 가맹점 등록

③ 가맹점 
등록 확인

- 신청점 또는 바우처 콜센터(1599-7900)를 통한 확인 
  ※ 가맹점번호(8자리) 시 ․ 군 ․ 구에 통보

신청
당일

접수서류
기본 서류 법인 추가 서류 위임관계 확인서류

- 가맹점 가입신청서(은행비치)
-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해당 지자체에서 교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지급 결제계좌 사본
- 대표자 신분증(단, 개인사업자에 한함)
- 바우처 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 청구

(EDC) 신청동의서(은행비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징구)

- 대표자 위임장
-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227

p

신청인별 접수 서류
기본서류 접수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접신청 본인 - 기본서류 - 기본서류

- 법인추가서류

제3자 신청
대리인 - 기본서류

- 위임관계 확인서류
- 기본서류
- 법인추가서류
- 위임관계확인서류

가맹점 모집인 - 기본서류 - 기본서류
- 법인추가서류

 바우처 가맹점 가입 시 편리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국민은
행”에 아래 자료를 제출할 필요 있음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여러분께(가맹점 신청 시) >>
• 바우처 가맹점은 기존 KB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와 동일하며 가입 시 접수서류를 확인하신 

후 가입 절차에 준하여 가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EDC 특약이 등록되므로 반드시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

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를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가맹점 가입등록 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여부는 주무부서에서 사후검증(향후 

자동 검증)을 하며, 가입자격 적격 시에 즉시 가입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전산거래 방법
구  분 전산 거래 비    고

가입등록거래 2001거래 - 업종코드(바우처 : 9007)  
•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 : K-Portal > 전자 매뉴얼 > 

카드 > 장표/서식 > 가맹점
• 가맹점가입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입력 점에서 보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 
  - 국민은행 카드 콜센터 1588-1688 / 02)2073-4973~6, 0085, 008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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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제단말기 구매 및 등록 관리
▮ 운영개요

결제단말기 : 전용단말기 또는 개인 결제휴대폰
  - 전용단말기 :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특수 제작한 바우처 전용단말기
  - 결제휴대폰 :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일반 개인 또는 기관 명의의 휴대폰

 결제단말기 소지원칙 :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전(前) 반드
시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가 가능한 휴대폰 기
종을 소지하여야 함

▮ 전용단말기 구매 및 등록관리
전용단말기 구매 및 등록 절차

< 구매 및 등록 프로세스 >

도우미 등록 ⇨ 전용단말기
신청 ⇨ 전용단말기

개통 및 등록 ⇨ 전용단말기
방문 보급

사용안내서
보급 ⇨ 사용방법

교육 ⇨ 사용방법
연습 ⇨ 결제 시행

  - (제공기관 → FDKL) 전용단말기 유선 신청 후 신청서 등 관계서류 제출
          * 신청기관 : 바우처 가맹점으로 가입이 완료된 “서비스제공기관”
          *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선 전용단말기로 SKT 이동전화가입이 필수
            ▪ 월 유지보수료 자동이체 신청, 사전개통을 위해 Fax로 서류 제출 가능(원본 추후 제출), 

단말기 개통 후 수령거부 불인정 등
          * 접수기관 : FDKL(First Data Korea Limited)
          ▪ FDKL 연락처 : ☏ 1544-3850 / Fax 02-6915-1390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229

p

  - (FDKL → 제공기관)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확인, 전용단말기 개통 및 
사용등록 후 지역대리점에서 “직접방문” 보급

         * 전용단말기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별도 사용 등록 없이 단말기 수령 후 즉시 사용가능

전용단말기 수령현황 등록
  - www.socialservice.or.kr 클릭 → ID 및 PW → 정보입력 등

전용단말기 유지비용
  - (월 유지료) 11,000원 = 통신료 5,500원 + 관리비 5,500원

          * (통신료) SKT 무선통신 사용에 따라 매월 5,500원
          * (관리비) 매월 5,500원

  - (가입비 등) 단말기 개통관련 가입비 등 일체 추가비용 없음
전용단말기 구매 및 유지비 비용청구 방법

  - (구매) 기관에서 유상구매 원칙
  - (비용청구) 통신 이용 월 익월에 통신료와 관리비 합산해서 청구하며,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CMS)를 통하여 비용청구
단말기 교육 : 제공기관에서 직접방문 후 설치 및 교육 실시

  - 단말기 소개 : 단말기 메뉴, 화면구성, 입력키, 기본사용방법 안내
  - 단말기 거래방법 등 : 바우처 거래전송, 다운로드, 거래조회, 카드조회, 

바우처 구매 및 단말기 사용을 위한 충전방법 등 안내  
▮ 결제휴대폰 구매 및 등록관리

 “결제 휴대폰”의 의의
  -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을 KB국민은행 바우처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명의의 휴대폰｣
          * 개인 소유의 결제 가능 휴대폰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매월 업그레이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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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휴대폰 구매 및 등록 절차
< 구매 및 등록 프로세스 >

도우미 등록 ⇨ 결제 폰 구비 ⇨ 결제 폰 등록 ⇨ 동글이 보급
(연습카드 포함)

VM 다운로드 ⇨ 사용안내서
배포 ⇨ 교육 및 연습 ⇨ 결제 시행

  - (방문도우미 등록) 제공기관에서 도우미 적격여부 확인, 도우미 입사 및 
퇴사현황 등록 및 관리

  - (결제휴대폰 구비)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 휴대폰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별도 구매 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전(前) 결제 휴대폰 소지 필요

  - (결제휴대폰 등록) 결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신규로 구매한 
경우에는 제공기관 바우처운영시스템에 휴대폰 사용등록 필요

  - (카드리더기 보급) 서비스 결제에 필요한 동글이(카드리더기)를 제공기관의 
결제휴대폰 등록현황에 따라 동글이 보급(SCT → 제공기관)

  - (VM 다운로드) 도우미가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동글이를 결제 휴대폰에 
최초 연결 시, 결제 프로그램 다운로드(최초 연결 시 자동 다운로드되거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 자동업그레이드 됨)

  - (사용메뉴얼 배포) KB 및 SCT에서 제공기관 결제휴대폰 사용방법 안내서 
배포 또는 바우처운영시스템에 공지

  - (사용방법 교육 및 연습)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기관별 및 
도우미별로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서비스 결제 실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습용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를 실시할 것

  - (서비스 결제 시행)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처리 → 도우미 휴대폰과 대상자 바우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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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휴대폰 구매기준
  - (구매원칙) 휴대폰은 “개인 또는 기관(법인) 소유”이며 가입자 개인 책임 

하에 구매
  - (구매방법)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인근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구매
  - (구매지원)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현지 사정상 자체 구매가 어려운 경우, 

KB은행 협력기관인 SCT의 지원(sct.co.kr/mobile)을 통해 구매 가능
결제 휴대폰 등록 방법

   <결제 휴대폰 신규 등록 절차>
 - 대상자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인력으로 재직 등록된 자
 - 신규 등록 절차
❶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❷ 제공인력 > 결제폰 등록관리 > 

   결제폰 신규등록 메뉴 클릭
❸ 결제 휴대폰 정보 신규 등록
  [도우미, 번호 및 기종, 제공기관 등] ➡ ❹ “저장” 버튼 누름(등록완료)

❺ 결제 휴대폰 정보 자동 처리 ➡ ❻ 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후 익일부터 가능)

   * 당일 해지한 제공인력의 경우 당일 등록 불가

≪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등 제출 ≫
■ 신규 등록 완료 후 나타나는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및 도우미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출력 팝업 상단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후, 제공기관 담
당자는 도우미의 자필 서명을 받아 SCT에 우편으로 제출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6-3번지 동인빌딩 3층 
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010)

  ※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및 도우미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제공기관의 바우처 통신료 정액제 가입(2000원/월) 및 결제 휴대폰 등록을 위한 서류로 
반드시 등록 도우미별로 작성하여 SCT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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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휴대폰 변경 등록 절차>
- 대상자 : 결제 휴대폰 사용자 변경, 번호 변경, 기타 정보 변경 대상
- 변경 등록 절차
❶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❷ 제공인력 > 결제폰 등록관리 > 

   결제폰 변경관리 메뉴 클릭
❸ 결제 휴대폰 정보 변경 등록
   [도우미 or 번호 변경 등] ➡ ❹ “저장” 버튼 누름(등록완료)

❺ 결제 휴대폰 정보 자동 처리 ➡ ❻ 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후 익일부터 가능)

  <결제 휴대폰 해지 등록 절차>
- 대상자 : 결제 휴대폰 등록이 되어 있는 제공인력(퇴사 시, 자동처리)
- 해지 등록 절차
❶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❷ 제공인력 > 결제폰 등록관리 > 

   결제폰 변경관리 메뉴 클릭
❸ 도우미 조회 후 “해지등록” 
   버튼 누름 ➡ ❹ “해지” 버튼 누름(해지 등록완료)

❺ 결제 폰 사용불가
   (등록 후 익일부터) ➡

   * 도우미 퇴사를 제외한 “결제 휴대폰 사용자 변경” 등은 “결제 휴대폰 변경 등록”에서 처리
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현황 조회 및 관리(제공기관 ↔ 관리원)

  - 제공기관은 ｢www.socialservice.or.kr｣에서 결제 휴대폰 등록 현황 
조회가능

  - 결제 휴대폰 등록관련 문의기관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결제 휴대폰 사용등록 정보를 SCT에 on 또는 

off-line을 통하여 제공하여 모바일 기반의 전자바우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글이 관리
  - 최초 신청 : 결제 휴대폰 사용등록 현황에 따라, SCT에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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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신청 : 동글이 분실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우
동글이 신청(제공기관 → SCT ; 휴대폰 관련 웹사이트)  ⇨  동글이 보급(SCT → 
제공기관)  ⇨  동글이 보급(제공기관 → 도우미)

※ 도우미의 동글이 사용 시, 휴대폰 기종에 맞는 동글이 선택할 것
  - SCT로부터 수령한 동글이는 해당 도우미에게 보급하고 휴대폰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재고 및 보급 내역 관리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관리

업무처리시스템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의 의의

  - (주요 사항 안내) 바우처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수단
  - (매출 정보 확인) “정산내역”에서 매출정보 및 정산내역을 확인
  - (계약대상자관리) 바우처 보호대상자와의 계약 내용을 입력․관리하고 계약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 가능. 계약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각종 행정관리 업무 수행
  - (도우미 관리) 도우미 입사 또는 퇴사 정보는 바우처 결제, 비용처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입사와 퇴사에 따른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도우미 정보 등록)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내 제공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우미의 급여(사회보험료 등 포함) 정보를 매월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및 주요활동지 정보를 등록(변경 시 변경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최초 로그인 방법
  - 최초 로그인 시 ID생성 방법(로그인 후 변경사용)
  - 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가입을 정상적으로 마친 기관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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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번호 시군구에 통보 - 제공기관 등록(센터 수행)한 다음에 사용가능) 
  - 로그인 후 아이디 및 패스워드 변경 후 사용

        아이디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서 5자리 입력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시 ․ 군 ․ 구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복지부로 미 통보
    통보된 제공기관 정보(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등)가 틀렸을 경우

            ※ 신규지정 제공기관은 공지사항의 <제공기관 운영 시스템 매뉴얼> 참조하여 제공기관정보, 
계약사항 등 등록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시․ 군․
구에 신고하고 시 ․ 군 ․ 구는 제공기관 지정서 재발급

  - 담당주체 : 제공기관별 업무 담당자
  - 필수입력 및 조회
    제공기관 정보
    서비스가격 등 기본 정보 
    계약사항(월별 케어플랜)
    서비스제공자 신상정보
    서비스제공내역(수기매입전표)
    전용단말기 정보 및 결제휴대폰 사용등록 
    도우미 입사 및 퇴사 현황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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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제 휴대폰 구매방법

• 구매방법 : 신규구매 또는 번호이동
• 기본원칙 ⇒ 개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결제 가능 휴대폰으로 등록된 

기종을 선택하여 도우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구매한다.

 - 휴대폰은 “개인(가입자) 소유”이므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구매한다.
    * 단, 개인사정상 개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 기관 명의로 구매할 수 있다.
 - 개인 또는 제공기관은 본인 또는 제공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전국의 이동

통신사 대리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전에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결제 휴대폰을 관할 지역에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 

SCT는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참조> SCT를 경유한 결제 휴대폰 구매 절차
￭ 신규구매 지원 : SCT(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 - 4대 전자바우처 운영 협력기관)
￭ 신규구매 절차 : 
  ❶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제공기관 ⇒ SCT)

휴대폰 구매 사이트(www.sct.co.kr/mobile) 접속 → 휴대폰 구매 정보 입력 → 
가입신청서 출력 → 관련 구비서류 첨부 후 ｢휴대폰 가입신청서｣ 제출

    * 정보입력 : 휴대폰 통신사 및 모델, 신청종류(신규개통, 번호이동), 가입자, 예금주 등 
기타 정보 

    * 첨부서류 : 가입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 서류
  ❷ 휴대폰 가입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서류 이관(SCT →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❸ 휴대폰 가입신청서 관련 서류 2차 검토(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 휴대폰 개통 준비 : 가입자 정보 등 전산 등록, 신용조사, 본인확인 등 2차 검토
    * 휴대폰 개통 : 가입자와 연계한“휴대폰 번호”생성
  ❹ 휴대폰 보급 및 수령(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 제공기관 → 도우미)
    * 신규개통 : 휴대폰 수령 후 즉시 사용가능(자동 Naming)
    * 번호이동 : 휴대폰 수령 후 기관에서 자체 Naming 후 휴대폰 사용 가능
     ․ Naming 이란 실물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활성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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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사업 관련 예외생성 및 
지급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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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운영 배경
  ❍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완료에 따른 바우처 관리체계의 기능이 

개선되어짐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 적용하였던 수기청구에 의한 지급
방식을 폐지

     ☞ (고도화 기능개선) 각 시스템간의 정보의 실시간 연계, 바우처 생성방식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제 오류, 바우처 정보 연계처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전산오류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생성하거나 지급하는 절차를 운영
하고자 함

     - 바우처소멸에 따른 예외지급의 경우 제공기관 현지실사 등 적정성 심사를 
거쳐 비용지급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분기별 지급

Ⅱ  운영 계획
1. 예외생성 및 지급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Ⅰ. 바우처 소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 
본인포기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예외지급

Ⅱ. 서비스 신청정보 
오류

▸서비스 신청정보 미전송, 오류전송, 각 시스템(바우처, 새올, 금융 
기관) 간 전산장애로 인해 바우처가 미생성된 경우 예외생성

Ⅲ. 등급변경 오류
▸등급변경 정보 미전송, 오류전송, 각 시스템(바우처, 새올, 금융

기관) 간 전산장애로 인해 바우처가 비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경우

예외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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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처리 절차
❏ 예외생성(서비스신청정보오류, 등급변경오류)

   ❍ 서비스 신청정보 오류
     (서비스신청정보 오류 확인) : 시군구 
      - 시스템 간 연계오류로 인해 서비스 신청정보가 미전송된 경우
      - 시군구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인해 서비스신청정보를 기한 내에 미전송

하거나 오류전송(적합대상자를 부적합대상자로 전송)한 경우를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

     (오류정보 예외전송) : 시군구
   - 미전송 또는 기 오류전송된 서비스신청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 ʻ예외전송ʼ 

버튼을 통해 전송 
           ※ 서비스 전월 25일까지(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바우처 예외생성)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업무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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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변경 오류
     (등급변경정보 오류 확인) : 시군구 
      - 시스템 간 연계오류로 인해 서비스 신청정보가 미전송된 경우
      - 시군구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인해 등급변경정보를 기한 내에 미전송하거나 

오류전송한 경우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
     (오류정보 예외전송) : 시군구

   - 미전송 또는 기 오류전송된 등급변경정보를 수정한 등급변경정보로 
새올행정시스템 ʻ예외전송ʼ 버튼을 통해 전송 

           ※ 서비스 전월 25일까지(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바우처 예외생성)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업무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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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생성주기 】

사 업 명
정기 생성 예외 생성

비 고전송마감일 바우처 
생성일

예외전송
마감일

바우처 
생성일

노인돌보미 매월 18일 익월 1일 매월 25일 본인부담금 
납부 익일

단,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당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함
※ 단,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은 등급변경 수정 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처리하고 새로운 등급에 맞게 본인부담금을 재납부해야 함

❏ 예외지급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 후, 카드(도우미 및 이용자), 폰 단말기(동글이 포함), 전용 단말기 분실 및 파손에 따라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증빙자료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며, 비용청구 시 해당사업과(사회
서비스기반과 포함)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제공기관 현지실사 등 적정성 심사를 거쳐 분기별 지급  

    ❍ 바우처 소멸
     (서비스 비용 청구 의뢰) : 제공기관 
      - 공문서를 통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익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관리

센터로 청구
         ☞ 붙임 1 청구 관련 서식 참조
     (비용 지급 심사)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미결제 사유의 적합성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현지실사 및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해 확인 후 심사결과 통보 

           ※ 분기별 1회(☞붙임 2 현지실사 주요점검 사항 참조) 

     (서비스 비용 청구) : 제공기관
      - 승인 대상자를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
         ☞ 제공기관운영시스템(www.socialservice.or.kr) ⇒ 예외청구 ⇒ 서비스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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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지급)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수수료 공제 후 제공기관 계좌입금
           ※ 분기별 1회 지급(5월, 8월, 11월, 익년도 2월)  

【 업무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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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 사항
1. 시․ 군․ 구

  ❍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적용 후(ʻ09. 2. 6) 대상자 선정, 등급변경, 서
비스중지 등의 처리결과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정보 전송 후 처
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정보를 오류 전송했을 경우 즉시 재전송 처리
    - 노인, 장애인활보 : 서비스 전월 18일 까지
    - 지역투자, 가사간병, 장애아동 : 서비스 전월 21일 까지
    - 산모신생아 : 수시(별도기한 없음)
2. 제공기관

  ❍ 매월 서비스 제공 전 제공기관운영시스템(www.socailservice.or.kr)을 통해 
바우처 생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서비스 이용자의 카드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공인력 
교육 실시

  ❍ 예외청구 사유 발생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청구
    - 서비스 제공월 익월 7일까지 공문으로 청구 의뢰 
       ☞ 이후 청구의뢰 불인정

3.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예외지급 청구 의뢰 시 제공기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비용지급 적합여부 

판단 및 지급 
  ❍ 예외전송 내역 수신 시 예외생성 처리
  ❍ 예외지급 및 생성 현황 월별 보고(보건복지가족부)
      ※ 사업별, 시군구별(제공기관별) 지자체 평가 반영 및 패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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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외지급 청구 관련 서식
<붙임 1> 예외지급 청구(바우처 소멸 시)

서비스제공 비용 청구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제공기관명 (☎                   )
사업구분
청구금액

은행/ 계좌번호

서비스내역 인원 :    명 총 
사용시간      시간 총 사용일수        일

 OOOOO사업 서비스 제공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신청자 : 기관명

                                            기관장 (인)

 구비서류 : 1. 서비스제공내역서 1부.
           2.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부(전자결제 불가한 경우에 한함).
           3. 서비스제공기록지 1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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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 실시간 미결제 사유
  ㅇ

□ 미결제 사유 소명자료(첨부자료 목록)
  ㅇ

            

                                         20  .   .   .

                         제공기관명 :
                         기  관  장 :            (서명)
                         담  당  자 :            (서명)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247

p

<붙임 2> 현지실사 주요점검 사항

현지실사 점검표
[제공기관명 :  ○○○○]

1. 제공인력 관리 실태 
점 검  내 용 결과 비  고

1-1 제공인력의 지정교육 이수 여부 이수○ / 미이수○ 명단, 수료증
1-2 제공인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가입○ / 미가입○ 영수증 또는 증권
1-3 제공인력의 4대보험 가입 현황 가입○ / 미가입○ 가입확인서, 영수증
1-4 제공인력 자체교육 실시 현황 실시(○회)/미실시 교재 및 관련서류

2. 서비스 내역 관리 실태
점 검  내 용 결과 비  고

2-1 서비스제공(이용)계약 체결 여부 미체결○명/총○명 제공계약서
2-2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보관 실태 미작성○명/총○명 제공기록지
2-3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기록보존 미실시○명/총○명 모니터링기록표

3. 예외지급 청구 건
점 검  내 용 결과 비  고

3-1 예외지급 청구 건의 서비스 제공사실 확인 서비스제공기록지, 제공인력활동일지,이용자 확인 등

3-2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 확인 카드, 동글이, 전용단말기 신청서 등실무자 인터뷰

4. 기타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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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예외지급 및 생성 관련 FAQ
문 1  예외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

며,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준수하실 경우 예외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카드(도우미 및 이용자) 분실 및 파손, 폰 단말기(동글이 포함) 분실 및 
파손, 전용 단말기 분실 및 파손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소급결제 당시 바우처가 소멸한 경우에 한해서는 분실 및 파
손된 물품에 대한 재신청 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신 후 청구하실 수 있습
니다.

문 2  기존에 수기청구 유형이었던 본인부담금 미납(최초 또는 1회)의 경우
에는 예외청구할 수 없나요?(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예. 예외지급 유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ʻ09년 사업부터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서비스당월 5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연장), CMS 의한 납부방법 도입 
등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예외지급 유형에서 제외되었습니
다.

문 3  제공기관에서 예외지급 청구 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서비스 제공월 익월 7일까지 공문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
센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팩스(02-6006-5050)로 보내실 수 있으며, 팩스전송에 오류가 있을 수 있
음으로 보내신 이후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4  예외청구 비용은 언제 지급되나요?
☞ 5월, 8월, 11월, 익년도 2월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예) 2월에서 4월까지 청구한 비용에 대해 5월에 일괄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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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서비스 신청정보나 등급변경 정보를 미전송 또는 오류전송하였습니
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제외)

☞ 서비스 신청정보와 등급변경 정보는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경
우 서비스 전월 18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
료사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전월 21일까지 정보를 전송하여야 익월부터 적용가능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내에는 정보를 오류전송하였어도 정정정보를 재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이후에는 서비스 전월 25일(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에 한해 새
올행정시스템을 통해 ʻ예외전송ʼ하시게 되면 익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사항으로써 ʻ예외전송ʼ을 이용한 시군구는 현장점검, 지자
체 평가 반영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전월 25일 이후에는 예외전송 및 익월서비스내역 변경이 절대 불
가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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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인력관리시스템 매뉴얼

1. 제공기관 사용자 매뉴얼
1. 도우미 급여등록
[첨부] 등록완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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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우미 급여등록 
지역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도우미에 대한 급여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입니다.

   - 제공기관에서 지역투자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도우미의 월급여(근무시간) 및 보험
가입여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화면 경로 : 홈 > 도우미관리 > 도우미 급여관리 > 도우미 급여등록 
▶ 업무화면

▶ 화면설명
 ① 급여년월, 급여등록여부, 도우미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유형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회된 데이터의 급여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처리방법
 ① 조회하고자 하는 자료의 급여년월, 급여등록여부, 도우미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유형을 입력 

또는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자료를 조회합니다.

1



제 3 장＿노인돌봄종합서비스

253

p

 ② 조회 조건에 맞는 정보가 하단 목록에 나타납니다.
▶ 4대사업(노인, 장애인, 산모, 가사간병) 급여등록방법
 ①  버튼을 통해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자료 중 4대사업에 해당하는 자료의 월급여 및 6대보험가입여부(예외여부)를 선택하고 

완료되면  버튼을 눌러 등록한 급여내역을 저장 합니다.
 ③ 사업구분, 서비스유형, 근무시간(일수)은 도우미의 결제정보를 구축하여 가져오며 해당 항목은 

수정할 수 없으며 참고하여 급여를 등록합니다.

▶ 엑셀다운방법
 ①  버튼을 통해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자료를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

습니다.

▶ 주의사항
 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입력한 급여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조회된 자료 중 마감일자가 있는 자료는 해당월에 마감 처리된 자료로 급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③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④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근무일수, 일 단가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근무시간, 시간 단가입니다.
 ⑤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주요활동지역과 자격상태 정보가 아래 화면과 같이 표기됩니다.

    
   - 주요활동지역과 자격상태에 ʻ미등록,̓̒미입력ʼ이 표기될 경우 해당 도우미에 대해 급여를 입력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전 필수입력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선행 처리 후 입력을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활동지역 미등록 : 전자결제를 통해 바우처매출을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관에 도우미 
재직 정보가 없는 경우로 ʻ도우미관리>도우미등록ʼ화면에서 도우미정보를 먼저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주요활동지역 미입력 : 재직정보는 있으나 해당 도우미의 주요활동지역이 미입력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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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도우미관리>도우미조회>신상정보ʼ화면에서 도우미의 주요활동지역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자격상태 미입력 : 도우미의 재직정보는 있으나 해당 도우미의 자격증취득이나 교육수료
정보가 없는 경우로 ʻ도우미관리>도우미조회>교육이력/자격증이력ʼ화면에서 도우미의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수료정보를 먼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⑥ 화면 중간에 예외여부 항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예외여부는 6대보험(4대보험+퇴직급적립+배상보험)을 모두 미가입 할 경우 선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6대보험의 입력상태가 없을 경우 제공기관의 인지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선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합니다.

   - 예외여부를 ʻY'로 선택할 6대보험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6대보험 중 ʻY'로 선택된 항목이 
있다면 저장 후에는 모두 ʻN'으로 셋팅됩니다.

   - 예외여부가 ʻN'일 경우에는 6대 보험 중 하나라도 ʻY'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⑦ 월급여는 최소 4,000원 이상을 입력하셔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 필수입력항목
 ① 저장하기 위한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② 근무시간(일수), 월급여, 예외여부, 국민연금가입여부, 건강보험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여부, 

산재보험가입여부, 퇴직금적립여부, 배상보험가입여부
 ③ 필수 입력항목 중 하나라도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
 ④ 시간(일)단가는 월급여/근무시간(일수)로 자동 계산되는 항목으로 입력항목이 아닙니다.

▶ 용어설명
 ① 급여년월 : 급여를 등록하는 년월을 나타냅니다.
   - 조회조건이면서 등록조건입니다.
 ② 급여등록여부 : 조회조건으로 급여를 등록한 자료만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료만 선택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체 : 구분없이 모든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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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 급여가 등록된 자료만 조회
   - N : 급여가 등록되지 않은 자료만 조회
 ③ 도우미등록여부 : 조회조건으로 도우미의 인적정보가 모두 만족하지 않은 대상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체 : 구분없이 모든 자료 조회
   - Y : 도우미의 인적정보, 주요활동지역, 자격상태가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료만 조회
   - N : 도우미의 인적정보, 주요활동지역, 자격상태 중 하나라도 등록되지 않은 자료만 조회
 ④ 도우미명(조회) : 조회조건으로 입력된 명이 해당되는 도우미만 조회됩니다.
   - 도우미명은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조회합니다. ʻ김ʼ을 입력했을 경우 ʻ김길동,̓ 

ʻ홍김동ʼ, ʻ홍길김ʼ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⑤ 주민등록번호(조회) : 조회조건으로 입력된 주민번호가 해당되는 도우미만 조회됩니다.
   - 주민번호는 입력한 숫자로 시작되는 모든 자료를 조회합니다. ʻ770201ʼ을 입력했을 경우 

ʻ770201-0000000ʼ부터 ʻ770201-9999999ʼ에 해당되는 자료가 조회됩니다.
 ⑥ 사업구분(조회) : 조회하려는 사업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구분은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구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유형(조회) : 조회하려는 서비스유형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유형은 선택한 사업구분에 해당하는 서비스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마감일자 : 조회된 자료가 마감된 년월의 자료일 경우 마감된 일자가 조회됩니다.
   - 마감일자가 조회될 경우 급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⑧ 도우미인원 : 조회된 자료의 도우미 인원을 표시합니다.
 ⑨ 급여등록건수 : 조회된 자료의 도우미 중 급여가 등록된 인원을 표시합니다.
   - 급여의 등록여부는 월급여가 0원이거나 장애아동재활치료의 경우 급여등록을 저장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나옵니다.
 ⑩ 미등록도우미인원 : 조회된 자료의 도우미 중 인적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인원을 표시합니다.
   - 인적정보는 도우미의 재직등록, 주요활동지역,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야 

합니다.
 ⑪ 구분 : 급여의 처리결정 여부를 안내하는 구분값 입니다.(업무중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며 

시스템 내부 활용항목입니다.)
   - 추가 :   버튼을 눌러 조회된 자료 중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정보가 도우

미에 등록되어 있으나 조회하는 급여년월에 급여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ʻ추가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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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납니다.
   - 수정 :  버튼을 눌러 조회된 자료 중 자료의 변경처리를 한 경우 ʻ수정ʼ으로 변

경되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자료가 저장됩니다.
   - 삭제 :  버튼을 눌러 자료를 조회한 후 자료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 

삭제를 예약한 자료입니다.  버튼을 눌러야만 정상 삭제가 되며 누르지 않
을 경우 삭제되지 않습니다

 ⑫ 도우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구분, 서비스유형 : 도우미의 기본 정보입니다.
   - 수정이 불가한 항목으로 결제내역(4대사업) 또는 도우미등록내역(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입력된 값을 가져옵니다.
 ⑬ 근무시간(일수), 시간(일)단가, 월급여 : 도우미가 서비스를 제공한 근무시간(일수)와 월급여

이며 그에 따른 시간(일)단가 및 월급여 입니다.
   - 4대사업의 경우 근무시간(일수)는 전자결제기준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시간(일)단가는 근무시간(일수)와 급여를 통해 계산되는 항목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월급여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된 금액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월급여는 원단위까지 입력해야 하며 천원단위로 입력하면 안됩니다.
 ⑭ 보험가입여부 : 도우미가 재직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가입 여부입니다.
   - 입력값은 Y : 가입(적용), N : 미가입(미적용) 입니다.
   - 예외여부 : 6대보험에 모두 미가입(미적용)된 대상자의 경우 ʻYʼ로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가입여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 고용보험 : 고용보험가입여부
   - 산재보험 : 산재보험가입여부
   - 퇴직적립 : 퇴직금적립여부
   - 배상보험 : 배상보험가입여부
 ⑮ 주요활동지역 : 도우미의 재직정보(도우미등록/조회 화면)에 주요활동지역을 등록한 항목
   - 미등록 : 도우미의 재직정보가 없는 경우
   - 미입력 : 도우미의 재직정보는 있으나 주요활동지역이 미 입력된 경우
 ⑯ 자격상태 : 도우미의 자격증취득정보 또는 교육수료정보가 입력되었는지를 안내하는 항목
   - 미입력 : 도우미의 자격상태 내역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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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등록완료 확인 방법  
▶ 미등록 도우미 확인 방법

 ① 도우미 급여등록 화면에서 2009.05의 자료를 조회 시  항목
에 건수가 있다는 것은 도우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도우미의 주요활동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② 미등록 도우미인원이 있을 경우 조회조건에  를 ʻNʼ으로 선택
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③ 이때, 조회되는 자료가 도우미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료이며 도우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우미를 “도우미관리>도우미등록”에서 신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도우미가 등록되었으나 주요활동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우미관리>도우미조회>
신상정보”에서 주요활동지역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④ 자료를 정비하셔서 “미등록도우미인원”이 0건이어야 합니다.
 ⑤ 항목의 미입력 상태는 주요활동지역 및 자격상태의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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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급여 확인 방법

 ① 도우미 급여등록 화면에서 2009.05 의 자료를 조회 시 
 항목에서 “도우미인원 - 급여등록건수”의 계산공식에 

의해 급여가 미등록된 건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미등록 급여가 있을 경우 조회조건에  를 ʻN'으로 선택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③ 이때, 조회되는 자료가 급여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자료이며 “월급여”항목에 급여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주위사항 :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에 “추가”로 표시되며 급여 

미등록으로 나오는 자료는 급여를 등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④ 자료를 정비하셔서  를 ʻN'으로 조회 시 장애아동재활치료의 
“추가”외에 조회되는 자료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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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제공기관 사용자 매뉴얼

1. 제공인력입력현황
 1.1 제공인력입력현황조회
 1.2 제공인력활동지역별입력현황조회

3. 제공인력정보등록관련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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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인력입력현황 

1.1 제공인력입력현황조회

제공기관에서 입력한 제공인력의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사업별 입력율, 제공기관별 입력내역, 제공기관별 상세입력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화면 경로 : 홈 > 제공기관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입력현황 
▶ 업무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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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설명
 ① 급여년월, 시/도, 시/군/구, 사업구분, 서비스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명, 인적정보입력

여부, 급여정보입력여부를 입력 또는 선택하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회된 제공기관, 사업별 입력상태를 확인하고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처리방법
 ① 조회하고자 하는 자료의 급여년월, 시/도, 시/군/구, 사업구분, 서비스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명, 인적정보입력여부, 급여정보입력여부를 입력 또는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자료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 조건에 맞는 정보가 하단 목록에 나타납니다.

▶ 상세내역조회처리방법
 ①  버튼을 통해 조회된 제공기관, 사업별 내역을 선택합니다.
 ② 하단에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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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세검색조건  을 통해 미입력된 자료 또는 입력된 
자료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인적정보가 한건도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은 상세검색을 조회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메시지기 나옵니다.

▶ 엑셀다운방법
 ①  버튼을 통해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자료를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

습니다.

▶ 주의사항
 ① 4대사업(노인,장애인,산모,가사간병)은 결제내역을 기준으로 입력율을 안내합니다.

▶ 용어설명
 ① 급여년월 : 제공인력 현황을 조회하려는 년월을 나타냅니다.
 ② 시/도 : 조회하려는 시/도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정 시도)
 ③ 시/군/구 : 조회하려는 시/군/구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정 시군구)
 ④ 사업구분(조회) : 조회하려는 사업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유형(조회) : 조회하려는 서비스유형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조회) : 특정 사업자를 조회할 때 활용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한 숫자로 시작되는 모든 자료를 조회합니다. ʻ100ʼ을 입력했을 경우 

ʻ100-00-00000ʼ부터 ʻ100-99-99999ʼ에 해당되는 자료가 조회됩니다.
 ⑦ 제공기관명(조회) : 조회조건으로 입력된 명이 해당되는 제공기관만 조회됩니다.
   - 제공기관명은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조회합니다. ʻ센터ʼ를 입력했을 경우 ʻ(재)

사회서비스관리센터ʼ, ʻ사회서비스관리센터(재)ʼ 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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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인적정보입력여부 : 도우미에 대한 인적정보의 등록여부에 따른 자료를 조회합니다.
   - 전체 : 구분없이 모든 자료 조회
   - 입력완료 : 4대사업의 경우 인적정보가 모두 등록된 자료, 2대사업의 경우 1명이라도 

등록된 자료
   - 미입력 : 4대사업의 경우 인정정보가 1명도 등록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등록된 자료, 2대

사업의 경우 1명도 등록되지 않은 자료
 ⑨ 급여정보입력여부 : 도우미에 대한 급여정보의 등록여부에 따른 자료를 조회합니다.(급여가 

0원인 경우는 미입력으로 판단함)
   - 전체 : 구분없이 모든 자료 조회
   - 입력완료 : 4대사업의 경우 급여정보가 모두 등록된 자료, 2대사업의 경우 1명이라도 

등록된 자료
   - 미입력 : 4대사업의 경우 급여정보가 1명도 등록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등록된 자료, 2대

사업의 경우 1명도 등록되지 않은 자료
 ⑩ 입력기관(타이틀) : 4대사업의 경우 결제내역이 있는 제공기관의 모든 급여정보를 입력한 경우, 

2대사업의 경우 제공기관에 1명이라도 급여정보를 입력한 경우의 건수
 ⑪ 미입력기관(타이틀) : 4대사업의 경우 결제내역이 있는 제공기관이 급여정보 중 1건이라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대사업의 경우 제공기관에 1명도 급여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의 
건수

 ⑫ 입력율(타이틀) : 미입력기관대비 입력기관의 입력율
   - 계산공식 : 사업별 (입력기관/미입력기관)*100
 ⑬ 전자결제인원(타이틀) : 해당월에 전자결제를 한 제공인력 수
   - 미입력 : 2대사업의 전자결제인원은 알수 없음
 ⑭ 급여입력인원(타이틀) : 해당월에 급여를 입력한 제공인력 수
 ⑮ 상세검색조건 : 입력내역의 상세내역 조회시 조건
   - 미입력 : 급여정보가 미입력된 내역만 조회
   - 입력 : 급여정보가 입력된 내역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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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공인력활동지역별입력현황조회

제공기관에서 입력한 제공인력의 주요활동지역을 조건으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주요활동지역별 입력현황 및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활동지역의 전체 대상자 

입력현황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화면 경로 : 홈 > 제공기관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활동지역별입력현황 
▶ 업무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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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설명
 ① 급여년월, 시/도, 시/군/구, 사업구분, 서비스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명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회된 주요활동지역, 제공기관, 사업별 입력상태를 확인하고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처리방법
 ① 조회하고자 하는 자료의 급여년월, 시/도, 시/군/구, 사업구분, 서비스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명을 입력 또는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자료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 조건에 맞는 정보가 하단 목록에 나타납니다.

▶ 상세내역조회처리방법
 ①  버튼을 통해 조회된 주요활동지역, 제공기관, 사업별 내역을 선택합니다.
 ② 하단에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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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다운방법
 ①  버튼을 통해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자료를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

습니다.
 ③ 엑셀조회시 세부선택사항  에 따라 다운되

는 양식이 틀립니다.
   - 검색항목 : 검색된 중간 결과사항이 엑셀로 다운됩니다.
   - 전체상세항목 : 검색된 중간 결과를 선택하여 상세내역에 보여지는 양식으로 상단 검색

조건의 모든 자료가 엑셀로 다운됩니다.
   - 선택상세항목 : 검색된 중간 결과를 선택하여 상세내역에 보여진 자료가 엑셀로 다운됩니다.
 ④ 상세항목은 사업에 따라 엑셀 양식이 다르므로 선택한 사업에 따라 엑셀 모양이 틀립니다.

▶ 주의사항
 ① 주요활동지역이 입력된 자료만 조회 됩니다.
 ② 주요활동지역이 입력되었을 경우 급여 입력여부와 상관없이 조회 됩니다.

▶ 용어설명
 ① 급여년월 : 제공인력 현황을 조회하려는 년월을 나타냅니다.
 ② 시/도 : 조회하려는 시/도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주요활동지역)
 ③ 시/군/구 : 조회하려는 시/군/구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주요활동지역)
 ④ 사업구분(조회) : 조회하려는 사업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유형(조회) : 조회하려는 서비스유형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조회) : 특정 사업자를 조회할 때 활용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한 숫자로 시작되는 모든 자료를 조회합니다. ʻ100ʼ을 입력했을 경우 

ʻ100-00-00000ʼ부터 ʻ100-99-99999ʼ에 해당되는 자료가 조회됩니다.
 ⑦ 제공기관명(조회) : 조회조건으로 입력된 명이 해당되는 제공기관만 조회됩니다.
   - 제공기관명은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조회합니다. ʻ센터ʼ를 입력했을 경우 ʻ(재)

사회서비스관리센터ʼ, ʻ사회서비스관리센터(재)ʼ 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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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인력정보등록관련 자주묻는질문(FAQ)
가) 문 1  5월에 활동한 내역을 6월에 결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제된 내역을 바탕으로 입력하므로 5월에는 입력이 불가능하며 6월에 5월의 급
여까지 포함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나) 문 2  제공기관의 사유에 의해 다른 도우미 카드를 함께 사용하게 된 경우
에는 어떻게 하나요?

➲ 4대사업의 경우 결제한 도우미 한명에게 근무시간(일수)가 처리되므로 결제한 도
우미 한명의 급여(결제시간(일수)기준)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 문 3 도우미급여등록화면에서 급여를 등록하려고 하나 급여부분이 수정
되지 않고 아무것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도우미의 주요활동지역, 자격상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로 화면 
오른 쪽에 주요활동지역, 자격상태에 미입력(미등록)자료가 없도록 도우미조회에서 
해당 자료를 입력해주신 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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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 4 도우미의 자격상태(자격증, 교육수료)정보가 항목에 없습니다.

➲ 자격상태는 지침에 의한 항목들로 이외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각 사업
별로 수료(취득)예정 및 기타 항목으로 우선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 : 자격증취득예정자
   - 장애인활동 : 교육이수대기자
   - 산모신생아 : 교육이수대기자
   - 가사간병 : 자격증취득예정자
   - 장애아동재활치료 : 관련학과졸업, 기타
➲ 도서산간지역 동네 주민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도 예외항목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각 항목의 수료(자격증)번호는 찾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알

수 없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임의의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마) 문 5  교육을 받고있는 사이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도우미가 퇴사한 
경우 자격상태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각 항목별 예외 항목(문6)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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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 6  예외여부항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6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적립여부, 배상보험)에 
대해 모두 미가입('N')일 경우 예외여부에 ʻY'로 선택하고 이외에는 모두 ʼN'입니다.

➲ 예외여부항목이 필요한 이유는 6대보험의 기본제공 값이 미가입으로 전체 미가입 시 
해당 대상자의 정보에 대해 제공기관이 확인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 문 7  주요활동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어떻게 입력합니까?

➲ 한 도우미의 주요활동지역은 한지역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우미가 
활동하는 지역이 2개지역 이상일 경우 이중 비중이 높은곳으로 입력해 주시고 2
개 지역의 비중이 동일하다면 제공기관이 선택하여 한곳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 문 8  이월처리방법이 궁굼합니다.

➲ 특정월에 입력한 자료를 현월로 복사하여 저장하는 기능으로 입력하려는 급여년
월을 상단에서 선택하여 조회하신 후 가져오려는 급여년월을 하단에서 선택하시어 
ʻ이월처리ʼ버튼을 눌러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11.05 자료를 2011.06으로 복사하시려면 상단에 2011.06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신 뒤에 하단에 2011.05를 선택하시어 이월처리하시면 됩니다.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제 1 장＿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272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매뉴얼

1. 제공기관용 매뉴얼
1. 설문 응답
2. 설문결과확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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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 응답

[1] 응답 목록 조회
 ▶ 화면경로 : 홈 > 로그인 >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설문관리> 응답관리

 ▶ 업무화면(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의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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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설명
   - 진행상태 : “설문진행”은 응답 가능하나, “설문완료”은 데이터 조회만 가능합니다.
   - 설문받기의 을 클릭하면, 해당 설문지를 한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설문 응답 입력
 ▶ ｢설문응답관리｣화면에서 해당 설문 제목을 클릭하면 ｢등록자 정보확인｣ 창이 나타

납니다. 등록자 정보 입력 후,  을 클릭하면 설문응답 페이지로 이동합
니다.

 ▶ 업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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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별 등록
 ▶ 입력방법

대상자 조회 ⇒ 대상자 상세정보 확인 ⇒ 메모, 접촉이력 등록/수정 ⇒ 답변 등록 ⇒ 임시저장 
또는 설문완료 ⇒ (모든 대상자 완료 후) 제공기관 설문응답 완료

    - 대상자는 대상자 이름, 응답 여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좌측)「설문 대상자 목록」에서 “설문 시작”을 클릭하여 ｢대상자 상세정보｣ 창이 나타나

면, 을 클릭하여 설문 입력을 시작합니다.

      
*「대상자 상세정보」: 설문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메모’ 및 ‘접촉시도’ 정보 저장 가능

  

    - 오른쪽 「설문 내용」창의 설문 화면에 응답을 입력합니다.(*표시는 필수응답)
    - 설문을 A) “임시저장” 또는 B) “설문완료”할 수 있습니다.(최종 완료 전까지 수정 가능)

* 설문 수정 : 대상자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설문수정”을 클릭하여 수정/수정 후 “설문
완료”

    - 모든 대상자 설문 완료 후 좌측창의 를 클릭하면 제공기관 설문을 종료합니
다.
(※ 주의 : “설문응답 완료” 후에는 설문응답 입력 및 수정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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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설명
    - “설문완료”를 클릭한 대상자는 좌측 설문 대상자 목록에서 “응답자”로 변경됩니다.
    - 좌측 설문 완료 대상자의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응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일괄 등록
 ▶ 입력방법

대상자 조회 ⇒ 일괄등록양식 다운로드 ⇒ 파일 작성/저장 ⇒ 파일 등록 ⇒ 일괄등록 결과 확
인 ⇒ 제공기관 설문응답 완료

    - 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저장한 zip파일은 압축을 풀어 설문응답을 작성하여 다시 저장합니다.

[작성방법] 파일을 열어 Q로 시작하는 부분 아래의 빈칸에 응답 값을 입력합니다.(하단 그림 2)
 * 기본정보(이름, 이메일, 아이디)는 작성되어 있으며(하단 그림 1), 모든 문항을 필수응답이므로 

모든 값을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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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옆의 숫자는 문항의 순서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숫자만 입력 가능)
   예) Q1 : 첫 번째 문항,  Q3 : 세 번째 문항
◦ Q문항순서_보기번호_desc : 숫자, 문자 응답이 가능합니다.(추가 응답 항목)
  (* 쉼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Q12_5_desc : 설문의 5번째 보기가 ‘기타( )’로 되어 있는 문항으로, 추가응답 기

입 가능
    ※ 일괄응답 엑셀파일 작성 예

    - 설문응답관리 창의 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설문 응답파일 업로드 창에서 을 클릭하면 결과 알림창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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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응답 일괄등록 결과보기」창에서 상세결과 목록(실패리스트)을 확인합니다.

          

    - 재등록 : (성공한 응답자 행은 응답엑셀파일에서 삭제하고) 실패한 응답자의 응답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일괄 등록합니다.

    -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을 완료하였을 때 좌측창의 를 클릭하면 해
당 설문을 완료합니다.

      ※ 주의 : “설문응답완료”를 한 후에는 설문응답 및 응답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설문결과확인(분석)

[1] 설문결과 확인
 ▶ 화면경로 : 홈 > 로그인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설문분석 
 ▶ 업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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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처리방법
   - 등록자, 설문제목 등을 입력 ․ 선택하여 설문분석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설문제목”을 클릭하여 설문분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존 분석결과 확인방법([2]-2~4의 분석 수행결과 확인)
  - 을 클릭하면 기존에 저장해놓은「설문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리스트에서 분석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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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분석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은 분석대상을 선택 후 “분석 실행”, “결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2]-1. 기본분석
 ▶ 기능 : 설문의 기본정보, 설문지표, 설문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Excel저장, 설문 RowData저장, 설문지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설문 결과 전체가 압축된 ****.zip 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 업무화면

[2]-2. 빈도분석
 ▶ 기능 : 문항별로 선택한 조합의 응답 간의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후 을 클릭합니다.(복수 선

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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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화면

   - 결과 저장 :「분석리포트」화면의 을 클릭하여 나타나는「분석결과저장」
화면에 제목, 설명, 결과설명 등을 입력한 뒤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저장 결과는 분석 첫 화면에서 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5p 참조)

[2]-3. 교차분석
 ▶ 기능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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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대상 문항을 오른쪽 해당칸으로 이동 후 을 클릭합니다.
      (독립변수는 1개, 종속변수는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주관식 문항 등은 제외)
 ▶ 업무화면

   - 결과 저장 : 저장 및 결과 확인 방법이 상단의 ‘[2]-2. 빈도분석’과 동일함
[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 만족도 분석
   - 문항 중요도를 점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저장 결과 확인 

: 5p 참조)
 ▶ 응답자 분석
   - 일별 응답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응답결과보기”

를 클릭하면 선택된 대상자의 설문응답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 화면경로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만족도 추이분석 또는 만족도 현황
 ▶ 조회처리방법
   - 만족도 추이분석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추이를 분석합니다.
   - 만족도 현황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개인별 현황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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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제공기관용 매뉴얼

1. 설문결과 확인
2. 설문 분석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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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확인(분석)

 ▶ 화면경로 : 홈 > 로그인 >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분석> 설문분석

 ▶ 업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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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결과 확인
 ▶ 업무화면

 ▶ 조회처리방법
   - 등록자, 설문제목 등을 입력․선택하여 설문분석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설문제목”을 클릭하여 설문분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존 분석결과 확인방법([2]-2~4의 분석 수행결과 확인)
  - 을 클릭하면 기존에 저장해놓은「설문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리스트에서 분석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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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분석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은 분석대상을 선택 후 “분석 실행”, “결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2]-1. 기본분석

 ▶ 기능 : 설문의 기본정보, 설문지표, 설문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Excel저장, 설문 RowData저장, 설문지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설문 결과 전체가 압축된 ****.zip 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 업무화면

[2]-2. 빈도분석
 ▶ 기능 : 문항별로 선택한 조합의 응답 간의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후 을 클릭합니다.(복수 선
택 가능)

 ▶ 업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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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저장 :「분석리포트」화면의 을 클릭하여 나타나는「분석결과저장」
화면에 제목, 설명, 결과설명 등을 입력한 뒤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저장 결과는 분석 첫 화면에서 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5p 참조)

[2]-3. 교차분석

 ▶ 기능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오른쪽 해당칸으로 이동 후 을 클릭합니다.
      (독립변수는 1개, 종속변수는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주관식 문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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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화면

   - 결과 저장 : 저장 및 결과 확인 방법이 상단의 ‘[2]-2. 빈도분석’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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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 만족도 분석
   - 문항 중요도를 점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저장 결과 확인 

: 5p 참조)
 ▶ 응답자 분석
   - 일별 응답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응답결과보기”

를 클릭하면 선택된 대상자의 설문응답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 화면경로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만족도 추이분석 또는 만족도 현황

 ▶ 조회처리방법
   - 만족도 추이분석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추이를 분석합니다.
   - 만족도 현황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군구별, 제공기관

별, 개인별 현황을 분석합니다.


